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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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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hhhooo,,,DDDooonnngggMMMiiinnn
AAAdddvvviiisssooorrr:::PPPrrrooofff...KKKiiimmm,,,JJJeeehhhAAAhhhnnnPPPhhh...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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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CCChhhooosssuuunnn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Loweringthecorporatetaxrateshasbeendiscussedsinceearly2000s.The
tendencyofmajoradvancedcountries'reducedcorporatetaxsuchasGermany
andJapan with otherrivalcountries'low tax policy hascausedthisissue.
Besides,thenecessitiesofrevitalizing theeconomy by increasing equipment
investmentandcompetitionwithneighboringcountriestoattractforeigncapital
supporttheargumentofloweringthecorporatetaxrates.Thisstudyanalyzed
thecorporatetax burdensoftheKorean businesssectors.Theresultsare
summarizedasthefollo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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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on IncomeBeforeIncomeTaxes(IBIT),theaverageeffectivetax
rateofallbusinesshaddroppedfrom the22% in1991,slightlyrisenfrom the
late1990s,and reached 18% in 2003.Based on Operating Income,ithad
remained 17% from 1991 to 1995,slightly fallen from 1996 to 1998,and
increasedtoreach18% in2003.
A studyonthetaxburdenamongindustriesshowsthattheeffectivetax

rate is relatively low in manufacture and service industry and high in
wholesale,retailtrade,realestate,leasingservice,andthebuildingindustry.In
caseofserviceindustry,itwasrelativelyhighintheearly1990sbuttherate
becamesimilartomanufacture's.Wholesaleandretailtradeareburdenedwith
25~28% hightaxofoperatingincomeandnetincome.
Thedifferenceamong businessin themanufacturefieldrevealsthatthe

building industryisburdenedwithhighertax thanelectronicpartsbusiness.
Thismeansthattherewasthelargedegreeoftaxcreditstomanufacture.The
differenceofthetaxburdenamongbusinesswasover10% intheearlyand
mid1990sbutrecentlyitdecreasedto4~6%.Itisdifficulttodeterminewhether
thelessdifferenceisgoodornotbutitcanbeusedtoarrangethedifference
ofthetaxburdenamongbusinessinthefuture.
Onforeignmaterials,G7nationsareburdenedwiththehighercorporatetax

thanEastAsiancountries,whichisover5~10%.Taiwanisthelowestamong
EastAsiancountries.AlthoughSouthKoreaislowerthanJapan,itishigher
thanotherEastAsiancountries.IncomeBeforeIncomeTaxes(IBIT)ofthe
averageeffectivetaxrateshowsthesimilarresult.Approximately,theaverage
effectivecorporaterateofG7nationsexceptEnglandandJapancontinuallyhas
tendtofallsince1999underthestandardofOperatingIncome.OnNetIncome,
exceptEngland,therateisdecreasing by andlarge.South koreaseem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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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ghtlydecreaseunderNetIncome,butitremainsconsistentlyunderOperating
Income.
Considering the employmenttable,the additionaltable ofInput-Output

tables,themanufacturing industry formsgreaterpartofproductionthan the
servicebusinessbuttheserviceindustry placesgreaterpartofemployment.
Especiallycapital-intensivebusinessdevelopsnoticeablyandlaborproductivity
improvesin themanufacturing industry.Thismeansthelessemploymentis
neededtoproducethesameoutput.Supposingtheconstancyoftechnologies,
theoutputshouldincreasefasterthanlaborproductivitytoemploymoreand
grow together.
Accordingtotheresultofanalyzingthebusinessfinancialpanelmaterialof

Korean Investors Service,the corporate tax burden is minus in case of
investment.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of the corporate tax burden
diminishesinvestment.Especiallybusinesseswereinfluencedmoreheavilyfrom
1991to1999thanfrom 2000to2004. Thereisgapintheinfluenceofthetax
burdenoninvestmentamongbusinesssectors.Theresilienceofthetaxburden
inthemanufacturing,building,electricity,andcommunicationbusinessishigher
thaninthewholesale,retail,restaurant,andrealestatebusiness.Thereisno
directinfluenceinthemining,fishing,andfarmingbusiness.Apartfrom the
leveloftheabsolutetaxburden,consideringtherelativetaxburdenofbusiness
among industry andbusinesssectors,thedegreeofthepresentrelativetax
burden ofbusiness is regarded positively in the aspectoffacilitating the
equipmentinvestmentofbusiness.However,itis difficultto answer the
questionsabouttheproperty ofthepresenttax burdenofbusinessandthe
necessityofloweringthecorporatetaxrate.Easingthetaxburdenofbusiness
onlyimpactontheequipmentinvestmentofbusinessconsistently.Thusat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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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ngthetaxburdenofbusinesscanbehelpfultopromoteinvestmentandits
effectcan bedifferentdepending on thetypesofindustry andbusiness.In
addition,itisneeded toanalyzeindividually theinvestmenttax creditsand
exemptionitemsbybreakingdownthetaxburdenofbusinesstowhatkindsof
easingthetaxburdenisthemosteffective.
Thetax burden ofbusinesshassomething todowith theemployment.

Especiallyitwasinfluencedmoreheavilyfrom 2000to2004thanfrom 1991to
1999,whichistheoppositewiththeinvestment.According toanalysisdone
amongbusinesssectors,theresilienceofmining,fishing,andfarmingisthe
highest.Also,the tax burden of manufacturing,building,electricity,and
communication business influences employment.However,the corporate tax
burdenofwholesale,retail,restaurant,andrealestatebusinessisminus,which
istoolow (fixedeffectpattern-0.0553,fixedeffectpattern-0.0551)toinfluence
employment.investment.Thus lowering the corporate tax rate and the
differenceofthetax burdenamongindustryandbusinessdoesnotseem to
influencethe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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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고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산출을 증대시켜 경기를 활
성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선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논거가 유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인세율 인하 논쟁에서 법인세율이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하는 사

람들은 법인세율의 인하가 유효세율을 인하시켜 자본비용을 하락시킴으로서 투자
를 증대시킨다고 본다.또한 다국적기업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주변경쟁국
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함으로 FDI(ForeignDirectInvestment;외국인 직접투
자)유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Jorgenson,1963;Hall& Jorgenson,
1967).이에 반해,법인세율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인세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립적이어서 법인세율을 인하시켜도 자본비용이 하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투자만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Eisner,1978;Fazzari,1993;
Chirinko& Fazzari,1993;Chirinko,Fazzari& Meyer,1996).또한,우리나라는
OECD(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
구)국가나 선진국 대비 법인세율이 낮고 여타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많으며,
법인세율 인하는 단지 기업의 세후순이익의 증대분이 기업의 재무와 경쟁력을 제
고시킬 수 있지만,이것이 투자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여서 정부지출 감소
만큼 민간투자가 증가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즉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제도 단
순화의 달성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기업의 투자 및 경기활성화 목적을 이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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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윤재,2004)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유효세율 및 법인세제 개편과 관

련되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이만우,1992;전주성,2001;이인실,2002;
김유찬,2003;안종석,2003,2004)법인세와 기업투자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또한,기존의 법인세와 기업투자 간의 연구는 거시자료
를 이용한 법인세와 GDP(GrossDomesticProduct;국내총생산)와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실제 우리나라의 기업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접근의
실증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인 분석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기업의 투자행태를 보다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이
용한 조세부담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과정에서 조세
부담의 역할을 고려해 본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세부담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더더욱 부족한 실정이

다.법인세를 포함한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에 비해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증명되지 않은 가설과 믿음이 존재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저소
득층의 사회보장기여금의 인하 등을 통한 기업의 고용비용 감소가 고용을 촉진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동시에 존재한다.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실증분
석을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미시 재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별 조세부담의 차이와 기업의 조세부
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이라
는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 3 -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먼저 기
업의 조세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검토를 하고,다음으로 기업의 조세부담 및
유효법인세율측정과 패널분석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을 기간별,산업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방법으로 진행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서론에 이

어 제2장에서는 조세부담의 개요,즉 우리나라 법인세율 정책동향 및 주요국의 법
인세율 정책동향 등을 살펴본다.제3장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과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논거로 삼는다.구체적으로는 조세부담률과 유
효법인세율,조세부담을 납부액 기준,이연법인세 기준,5년평균 기준으로 하였을때
미치는 영향을 검토 분석한다.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각 경제변수
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제제제 333절절절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의의의 검검검토토토

기존의 법인세 관련 연구들은 주로 OECD국가들을 비교하여 법인세의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거나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에서도 시계열 거시
변수들을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ComputableGeneralEquilibrium Models:CGE모
형)이나 부분균형적 접근으로 투자와 법인세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1)
James(1994)및 James& Matier(1995)는 신고전파 투자모형에 입각하여 실증

1) 이윤재ㆍ김경표,“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산업경제연구』,제17권 제5호 ,2004.
pp.17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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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하였는데 자본관련세(capitalincometax)인하가 노동관련세(laborincome
tax)나 소비관련세(salestax)의 인하보다 경제성장률 증대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
고 있다.또한 자본관련세의 감축은 자본비용 하락 및 세후 투자수익률 상승으로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는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노동공급에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Xu(1999)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growththeory)을 도입하여 자본관련

세 비중이 높은 캐나다,노동관련세 비중이 높은 프랑스,자본 및 노동관련세 비중
이 모두 높은 스웨덴 등 세 나라에 대하여 ① 자본관련세 일부를 소비관련세로 전
환하는 경우 ② 자본관련세 일부를 노동관련세로 전환하는 경우 ③ 자본관련세 감
축을 순수공공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 ④ 자본관련세 감축을 인적자본관련지
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 ⑤ 자본관련세 감축을 경상이전지출 축소와 연계시키
는 경우 ⑥ 자본관련세 감축을 전반적인 재정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에 대한
정책모의실험 결과를 제시 하였다.모든 경우에 GDP의 1%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
본관련세(2000년을 기준으로 할때 캐나다,프랑스,스웨덴의 총 자본관련 세수의
12.3%,14.7%,14.4%에 해당함)를 감축시키며 줄어든 세수는 전부 여타 세목의 세
수증대 또는 지출축소로 보전하여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고 모의실험을
하였다.실험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본관련세 감축의 경제상승률 제고효과가 장기균
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성장률에 0.0076～0.063%P로 대체로 작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비록 크기가 작다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상승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
할 수 없는 효과이다.
외국의 문헌조사 결과를 보면 1990년대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들

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모두 법인세부담의 경감이 설비투자
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가
에 따라,분석의 기법이나 분석에 이용된 모형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다
르다.대표적인 것으로 OECD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명목 GDP의 1%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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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규모만큼 범인세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이고 그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 경상
이전지출을 축소하면,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0.03～0.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우리나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동일한 방법의 법인세부담
경감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연 0.02～0.0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

국내에서는 최근 김유찬(2003)이 신고전파 투자모형에 의한 법인세제 변동의
비교정태분석을,이은실 등(2002)및 전영준(2003)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
하여 법인세 인하의 정책모의실험을 시도한 연구가 있었다.한편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인하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는 한국은행(1998) 등이 있었다.
OECD 회원국들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및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투자
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세율과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
는 경우의 한계유효세율은 설비투자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이
러한 관계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더욱 뚜렷하였으며,국내기업들이 외환위
기 이후 설비투자의 재원을 내부유보 등 자기자본을 통해 조달하는 비중이 크게 증
가하고 있어 법인세율 변동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2) 김진수․박형수․안종석,“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한국조세연
구원』 2003.12.pp.65-98.

3) 박기백․김진, “법인세 부담 연구,” 『한국조세연구원』,2004.12.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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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주주주요요요국국국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동동동향향향

제제제 111절절절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의의의 개개개요요요

111...조조조세세세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및및및 기기기능능능

조세는 정부가 지출재원으로 사용할 국가의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
별보상 없이 민간부문,즉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로
정의할 수 있다.이같이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를 징수하는 기본목적은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조세의 국고수입목적 이라한다.4)
한편 조세에는 재정수입을 징수한다는 본원적인 고유의 목적만이 있는 것은 아

니다.이러한 국고적 기능 외에 조세는 여러 가지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정책과제의 기능
으로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관세,자본형성의 촉진 및 억제를 위한 고율과세
등과 같이 특정의 경제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세원 또는 세율의 조정을 통해
특정경제활동을 권장 또는 규제한다.둘째,사회 정책적 기능으로서 소득분배의 형
평을 높이기 위한 재산소득의 중과,근로소득의 경과,과세의 최저한도 설정,누진
세율구조,고율의 양도소득세,상속세 부과가 이에 해당된다.셋째,유인기능으로서
기업의 시설투자 등과 같은 특정경제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세체계 하에서 비
과세,감면,세율경감,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특별감가상각 등의 조치를 통
해 일시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세 번째 기능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유인기능의
정도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가 결정되어 세후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기

4) 곽태원,『조세론』 , 법문사, 2001. p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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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이러한 유인기능은 효율과 공평이라는 조세원칙을
유지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효율의 원칙은 조세부담을 배분할 때 시장에서 달성되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

해하지 않도록 과세하는 것으로서 중립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효율의 원칙은
시장경제가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요청되지
만,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세의 부담배분을 통해 보다 효
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요청된다.효율의 원칙은 중립적 과세에 그치지 않고,경우
에 따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를 자원배분의 적정화수단으로 이용함으
로써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평의 원칙은 사회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개인간의 공정한 소득분배를

달성하려고 하지만,응익과세와 응능과세가 목표로 하는 부담의 공평과 관련시켜서
공평의 원칙과 부담의 평등을 분리하여 고려해야 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5)

222...조조조세세세지지지원원원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상기에 언급한 조세의 기능 중 세 번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특정 산업이나 업종 또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과세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제 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적극지원제도라고 하고 이와는 달리 대기업,부실한 기업 및 비생산적
인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면에서 불리한 조항들을 두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생산
업종 및 건실한 기업들에 대해 세제상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이러
한 규정도 조세의 소극지원제도로 조세지원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조세의
소극지원규정들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소지가 없다는 점에
서 적극지원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6)

5)곽태원, 『조세론』 , 법문사, 2001. pp.185-200.

6) 이우택․이철재.『조세법과 세무회계』.서울 :조세통람사,1993.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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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지원제도는 특정의 경제활동이나 특정산업에 부여되는 선별적인 감
세장치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이 제도의 장점은 개방경제체제에 대응하여 기업
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세부담의 공평을 저해하고,조세의 중립성을 침해하며,누진과세구조를 약화시키
는 동시에 납세의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특히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사후관리와 조정이 결여되어 공연히 세원만
잠식하게 되어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7)

333...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의의의 공공공평평평성성성

공평성이란 공정성 또는 평등성이라는 개념을 다 표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모색하여야 한다.또
한,입안된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세법체계를 공평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석하
고 적용하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재정의 효율성과 관

련된다.조세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평성
과 효율성이다.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을 부여하는 효율성을 강조하면,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하게됨
으로 공평성에 어긋난다.반대로,공평성만을 강조하여 소득의 발생원천 등을 고려
하지 않고 조세를 부과하면,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할
수 없게 되어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따라서,세제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들은
공평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조세부담의 분포(Distributionoftaxburden)에 초점을
맟추고 있다.
그러나,공평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 요소는 상호 상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7) 윤건영․임주영,“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한국조세연구원』,1993.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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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국가가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 대신
제조업이나 수출업 등과 같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
는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
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공평성을 해치게 된다.반대로,공평성의 원칙만 강조하게
되면 소득의 발생원천 등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제조업이나 첨단산업과 같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조세정의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공평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에 기초를 두면서도 수직적 공평에 더 큰 중
점을 두고 있다.

제제제 222절절절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정정정책책책동동동향향향

111...현현현행행행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체체체계계계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
서 생긴 소득과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따
라서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법인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국세,직접세,소득세 및 누진세의 특성을 갖고 있다.8)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내국법인은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반면 외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국내원천소득에

8) 곽태원,『조세론』, 법문사, 2001. pp.58.



- 10 -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영리 추구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설립 당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
라도 실제 사업내용이 영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또한 비영리법인에 대
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의도
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같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
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인세법은 신용
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일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여 영리법

인에 대해서는 2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기본적
으로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우
선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
하여 산출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13%의 세율로,1억원 초
과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세율은 영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다.영리 외국법인의 경우에
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비영리 외국법인도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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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하여 12%의 단일 비례세
율로 과세하고 있다.

<<<표표표 222---111>>>법법법인인인세세세 과과과세세세체체체계계계
과과과세세세
소소소득득득 납납납세세세의의의무무무자자자 과과과세세세표표표준준준 세세세 율율율

각
사
업
연
도
소
득

내국
법인

일반법인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익금총액-
손금총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1원원이하:13%
1억원초과:25%

조합법인 등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2%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부
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국내
발생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상호
면세의 외항소득

내국법인과 동일

자료 :조세편람사,『조세편람』,2005

222...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체체체계계계의의의 변변변천천천과과과정정정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는 1949년 11월 법인세법(법률 제62호,1949.11.7)이 제정
된 이후부터 독자적인 법안에 의해 과세되기 시작하였다.법인세 도입 당시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일반법인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특별법인의 경우 20%의 경감세율이 적용되었다.그러나 그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인세율 체계는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1975년 이래 4년간 비공개․비상장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 300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20%,30%,40%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었다.다만 공개․상
장법인과 비영리(학교)법인의 경우 500만원을 기준으로 20%와 27%의 2단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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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유지하였다.1978년말 법인세법 개정시에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5%,25%,3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며,공개․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지분율 35%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기준으로 25%와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의 이와 같은 법인세율 구조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소득계급과 더불어

법인유형에 따라 세율을 달리함으로써 세율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법인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1980
년말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법인세율 구조를 25% 및 40%의 두 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과세표준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인하하였다.한편 1982년에는 비공개․비상장법인과 공개․상장법인간의 세
율 격차를 폐지하는 등 법인세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9).특히 어려운 경
제사정을 감안하여 1981년에 22%와 38%로 인하하였던 세율을 1982년에는 다시
20%와 30%로 인하하였다.
1988년에는 과세표준금액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세율은 여

전히 20%와 30%의 2단계 구조로 1990년까지 적용되었다.1990년말 세법개정에서
는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서 최고 세율이 34%로 인상되는 대신 과
세표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었다.그러나 1993년말 세법개정에서는
같은 해 8월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세율
을 다시 18%와 32%로 인하하였다.이어서 1994년에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대
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율을 18%와 30%로 인하하
였으며 1995년에는 다시 한 번 이를 16%와 28%로 인하하였다.

9) 공개․상장법인 중 대주주 지분율이 35% 이하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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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222>>>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체체체계계계의의의변변변천천천
개개개정정정
연연연도도도 비비비공공공개개개․․․비비비상상상장장장법법법인인인 공공공개개개․․․상상상장장장법법법인인인 비비비영영영리리리법법법인인인

1974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500만원 이하 20%
500만원 초과 27%

1975 동일 동일 500만원 이하 20(15)%
500만원 초과 27%

1976 동일 500만원 이하 20(25)%
500만원 초과 27(33)% 동일

1978
300만원 이하 20(15)%
300만원 초과 30(25)%
500만원 초과 40(35)%

500만원 이하 20(25)%
500만원 초과 32(35)% 동일

198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4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7%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초과 38%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일일일반반반법법법인인인 비비비영영영리리리법법법인인인 공공공공공공법법법인인인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30(33)%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30(33)%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초과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초과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0%

3억원 이하 18%
3억원 초과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25%

1997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1998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2001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2005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조세관련 통계자료집』,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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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5년 세법개정에서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부응하고 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억원 이하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333...법법법인인인세세세 감감감면면면제제제도도도

각종 조세감면도 법인의 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감면의 종류가 다양하고,그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도 큰 상태이므로 그 내용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와 외국인투자기업,중
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가가...법법법인인인 일일일반반반

일반적인 법인과 관련이 있는 조세지원은 그 성격에 따라 투자관련,사업구조
조정 관련,지방이전 관련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생산성향상 설비,에너지절약 설비,특정 설비,

연구인력개발 설비 등 모든 사업자의 특정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과 투자
대상을 구별하지 않지만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10)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다수 존재하는

데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및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과 같은 특례조항과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가 그것이다.이외에 법인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
도로서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과
농공단지 및 제주도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 입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10) 안종석,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조세연구원』, 2004. 5. pp.56-57.



- 15 -

있다.한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이나,고용증대 및 해외파견비,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주어진다.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2-3>과 같다.
우선 생산성 향상 설비의 대상으로는 제조업 공정 개선․자동화시설,전자상거

래 설비 등이 있으며 시설 고도화가 그 대상이다.환경안전 설비의 경우 환경보전
시설,청정생산시설,유통사업시설,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
시설,광산보안시설,비상대비시설,위해요소방지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11).이
외에 에너지 절약 시설 및 중유 탈황과정을 통한 휘발유 등 생산시설,중수도시설
과 절수기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광업 및 제조업을 비롯하여

다수 업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처음에는 제조업 및
광업의 시설투자만이 대상이었고 국산 및 외국산의 차별이 있었으나 이후 내․외
산의 차별이 없어지고 대기업의 노후시설 대체투자에서 모든 사업용자산으로 확대
되었다.또한 업종도 비제조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먼

저 가장 규모가 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면,당해연도의 연구․인력개발
비가 직전4년 지출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또는 지출액의 1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다.중소기업의 경우 두 가지방법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기업은 초과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7년간 이월
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7%가 세액 공

제된다(다만 수도권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또한 연구개발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11) 구 조특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투자대상 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6년말로 연장

하고, 투자설비 내역을 변경하여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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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333>>>투투투자자자지지지원원원제제제도도도 현현현황황황
구구구 분분분 방방방 법법법 지지지 원원원 대대대 상상상 지지지 원원원 내내내 용용용
생산성
향상
설비

세액공제
․ 모든 사업자
＊ 제조업 공정개선․자동화시설,제조업
첨단기술설비,ERP설비,전자상거래설비

․투자액의 5% 세
액공제

환경
안전
설비
투자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2006.12.31까지 투자분
＊ 환경보전시설,청정생산시설,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
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 시설,광산보안시
설,비상대비시설,위해요소방지시설

․투자액의 3% 세
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모든 사업자
＊ 에너지 절약시설
＊ 중유의 탈황과정을 통한 휘발유 등의
생산시설

＊ 중수도시설․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적용시기별 투자
액의 7%～15%
세액공제

사회간접
자본 준비금

․사회간접자본 건설 법인
＊ 도로,항만,공항,전원설비
＊ 초고속정보통신시설
＊ 수자원 개발,수도 및 하수종말처리

․투자액의 5% 손
금산입

임시
투자 세액공제

․ 광업,제조업,건설업 소매업,전기통신
업, 연구․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충전업,패션디자인업,영화제작․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업,
물류산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 사업용자산

․투자액의 15%
세액공제

연구
인력
개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2006.12.31까지 투자분 ․평균발생액 40%
초과분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2006.12.31까지 투자분
＊ 연구시험용 시설,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7%
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2006.12.31까지 투자분
＊ 사원용임대주책,기숙사,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설비취득가액
7% 세액공제

주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제외
자료 :조세편람사,「조세편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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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가 일반적인 한도이다(기술집약․자본재․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우에는 5%).이밖에 기술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술 취득
과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도 있다.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기술 이전의 경우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50%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및 직장내 보

육시설 등과 같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외 사회간접자본 건설법인의 특정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인 사회간접자본 준비금제도가 존재한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으로는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이연받은 금액의 재과세이연이나,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
제,내국법인의 현물투자에 의한 법인설립에 대한 조세지원을 들 수 있다.한편 법
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제
도가 마련되어 있다.

나나나...외외외국국국인인인 투투투자자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경제 개방화에 따른 국민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
면,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자본재 도입시 관세 및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조세지원이 가능한 감면대상 사업
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
업,외국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종전 수출자유지역 공장시설 설치,경
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사업,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
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등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다.12)

12) 안종석․최준옥,�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 및 향후 운용방안,�『한국조세연구
원』,2003.8.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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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222---444>>>외외외국국국인인인투투투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조조조세세세지지지원원원
구구구 분분분 지지지 원원원 내내내 용용용 해해해 당당당 조조조 문문문

외 국 인
투자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종토세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본재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
세 감면

조특 121의2②
조특 121의 2④,⑤
조특121의2
조특121의3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특121의2③
고도기술도입 ․기술제공대가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조특121의6
공공차관의 대주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공과금 면제 공차법 8⑥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2003.8

다다다...중중중소소소기기기업업업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이는 중소기업의 숫자가 많고,고용․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창업,자금조달,사업경
영 안정,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지방이전,투자 등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
다.13)
먼저 창업지원의 경우를 보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업․물류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더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50% 감
면되고 있다.특히,자금조달이 중요한 벤처기업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투자자,
투자조합 등 자금 제공자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이 행해지고 있다.투자자의 주식양
도차익,양도소득세,배당소득 등이 비과세되고 있다.또한 투자회사가 투․융자함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하는 혜택도 주고 있다.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

13) 권순철,�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혁방안,�『세무학연구』,제7호,2000.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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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부가통신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의 발생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접대
비의 손비인정의 경우 대기업의 1,200만원보다 더 놓은 1,8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재무구조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다수 존재한다.제조업․광업을 영
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을 폐지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
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며,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광업 등의 분야에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합병장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또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
도 주어진다.14)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다.제조업․건설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며,중소기업이 신규 취득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이밖에 생산성 향상,에너지 절약,공
해 방지,근로복지 증진,환경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비 및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
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고,보다 원활한 기술 이

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감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중소
기업에 주고 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연평균 발생액 초
과분의 4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비 연평균 발생액 초과분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당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15%세액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밖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설비투
자 및 준비금에 대한 조세지원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권 내의 공장 및 법인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14) 양재선․박철우,�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한국회계정보학회』,2004.6.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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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따른 양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밖에 최저한세가 대기업은 15%인 반면 중소기업은 10%로 낮으며,감면받지 못
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표표표222---555>>>중중중소소소기기기업업업 조조조세세세지지지원원원제제제도도도
구구구 분분분 지지지 원원원 내내내 용용용

○ 연구․인력개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기술집약적 5%,기타 3%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평균 발생액 초과분 50%,비용의 15%

선택
*설비투자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
*기술이전소득 -50% 세금감면
○ 지방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익금 불산입,취득․등록세 면제

3년간 소득․법인세 100%,5년간 50%등
*법인본사 수도권 이외 이전 -익금 불산입
-대도시 이외 지역 취득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 -법인세 50%감면
○ 중소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창투사 관련 조세지원 -주식양도차익,양도소득세 등 비과세,배당소

득 분리과세
행사이익 연간 3000만원 한도 비과세
투자금액 15% 소득공제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창업․벤처기업 지원(시설취득) -취득․등록세 면제,재산․종토세 50%
○ 중소기업 경영안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역과 업종에 따라 10(5)~15% 감면
*대손충당금,퇴직 급여충당금 -필요경비 계산 또는 손금산입
*접대비 기준금액 -중소기업의 한도가 높음
*결손금 -결손금 환급
○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 손금산입
*중소기업간 통합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록세․취득세․농특세 면제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록세․취득세․증권거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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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투자
*투자준비금 -자산가액의 20% 손금산입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3%세액공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투자금액의 7%세액공제
*특정 설비 -투자금액의 3%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7%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반법인의 경우와 동일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금액의 7%
*정보화지원사업 -설비투자지원금의 손금산입
*환경안전설비 투자 -투자금액의 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2004년6월까지의 고정자산취득분 감가
상각비 손비계상 불문 손금산입

○ 기타
*어음제도 개선 -관련 금액의 0.3% 세액공제
*최저한세 우대 -최저한세 10% 적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공제받지 못한 세금 이월하여 공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법인세제의 개편방향」,2003

제제제 333절절절 주주주요요요국국국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정정정책책책동동동향향향

111...주주주요요요국국국의의의 현현현행행행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체체체계계계

가가가...주주주요요요선선선진진진국국국
(1)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 내국세법과 재무부 기본통칙에 의해 미국 내에 설립된 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은 모두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따라서 내국법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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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외국법인은 미국 영내에서의
사업과 관계된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년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 구조는 <표2-6>에서와 같이 과세소득구간에 따른 8
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최고 과세소득구간에 적용하는 법인세의 세율
은 35%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방법인세 외에도 대부분의 주정부마다 각자 별도

의 세율을 정하여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15).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법
인세율은 각 주마다 다양한데,2005년 현재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는 미시간(Michigan)주로서 1.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아이오와(Iowa)주는
가장 놓은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방정부 법인세율을 포함할
경우 실제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최고세율은 7.5%의 지방정부 법인세
를 부과하는 뉴욕(NewYork)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42.5%,전국 평균으로는 40.8%
에 달하게 된다.16)

<<<표표표222---666>>>미미미국국국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 과과과세세세구구구간간간 및및및 세세세율율율 (((222000000555년년년 기기기준준준)))
(단위 :달러,%)

과과과세세세소소소득득득 세세세 율율율
50,000이하 15

50,001～ 75,000 25
75,001～ 100,000 34
100,001～ 335,000 39
335,001～ 10,000,000 34
10,000,001～ 15,000,000 35
15,000,001～ 18,333,333 38

18,333,333초과 35
자료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2005

15)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Nevada,SouthDakota,Texas,Washington,Wyoming등 5개
주다.

16) Eisner,R,“TaxPolicyandInvestmentBehavior:Comment,”AmericanEconomicReview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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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
영국은 2001년 회계연도까지 10～30%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의 법인세 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2002년 회계연도부터 1만파운드 이하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비
과세하며 1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4단계 소득구간별로 과세
하는 구조의 법인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과세소득구간 및 세율은 아래의 <표
2-7>과 같다.현재 최고 과세소득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세율은 30%이다.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제도
가 존재하지 않으며,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도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표
2-7>에 제시된 세율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조세부담이 된다.

<<<표표표222---777>>>영영영국국국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 과과과세세세구구구간간간 및및및 세세세율율율 (((222000000555년년년 기기기준준준)))
(단위:파운드,%)

과과과세세세소소소득득득 세세세 율율율
10,000이하 0

10,001～ 50,000 23.75
50,001～ 300,000 19
300,001～ 1,500,000 32.75
1,500,000초과 30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3)프랑스
프랑스는 일반적인 OECD 회원국들과는 달리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법인의 영업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따라서 해외법인의
영업소득과 이에 귀속되는 손금은 과세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프랑스는
2005년 현재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33.33%의 단일세율에 의해 법인세를 부과하
고 있다.또한 법인세율에 대한 3%의 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지방
정부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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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34.33%이다.
한편 프랑스는 75%이상의 지분이 개인주주에 위해 소유되고 연간매출액이 763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38,120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경감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반면에 연간 매출액이 763만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서는 위에서 언급한 3%의 부가세 외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액의 3.3%에 해당하는
법인이익 사회세(socialsurcharge)가 부과되므로 대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해 적용하
는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35.46%로 높아진다.이와 함께 법인의 연간 총거래액에 따
른 종량최저한제(annualminimum lump-sum tax)를 적용17)하고 있는데,총거래액
에 따른 최저한세액은 아래의 <표2-8>과 같다.

<<<표표표222---888>>>프프프랑랑랑스스스의의의 종종종량량량최최최저저저한한한제제제 구구구조조조 (((222000000555년년년 기기기준준준)))
(단위 :유로,%)

과과과세세세소소소득득득 세세세 율율율
150,000이하 750

150,001～ 300,000 1,125
300,001～ 750,000 1,575
750,001～ 1,500,000 2,175
1,500,001～ 7,500,000 3,750
7,500,001～ 15,000,000 15,000
15,000,01～ 75,000,000 18,750
75,000,000 초과 30,000

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4)독 일
독일의 경우 2000년도까지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단일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2001/2002년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25%로 대폭 낮추었
으며,이러한 법인세율에 대해 추가적으로 5.5%의 공동부가세(solidaritysurcharge)

17)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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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고 있다.따라서 공동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최종적인 연방정부 법인세율
은 26.38%가 된다.그러나 『Flood VictimsSolidarity Law』의 개정으로 인해
2003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25%에서 26.5%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2005년도의 경우 5.5%의 공동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27.96%가 된다.
한편 독일은 법인의 사업소득(business income)에 대해 지방정부가 영업세

(businesstax)를 부과하고 있다.영업세율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상이
하지만 평균 19.6%에 달한다.영업세는 기본 연방세율과 승수(multiplier)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우선 과세대상 법인소득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기본납세금액을 결정하고 이 기본납세금액에다 승수를 곱하여 실제 영업세
액을 산출한다.승수는 각 지역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며,최고 수준은 490%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02년도의 경우를 보면 베를린은 410%,프랑크푸르
트는 490%,함부르크는 470%,뮌헨은 490%이다.영업세는 법인세액 산출시 공제
할 수 있으며,공제액을 감안한 최종 법인세율은 평균 38.6%이다.18)

(5)일 본
일본의 현행 법인세율은 30%이며,중소법인 등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엔 이하

의 소득에 대해 22%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현재 일본에서는 법인소득에 대
하여 지방세인 사업체가 9.6%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며,법인세액의 17.3%에 해
당하는 주민세가 부과된다.그러나 법인사업세는 법인세액 계산 시 손금산입 되므
로 지방세(법인사업세+주민세)를 포함한 최종 세율은 40.87%이다.

(6)캐나다
캐나다는 2000년까지 28%의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왔으며 법인세율에

대한 4%의 부가세(surtax)를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부가세를 포함한 연방정부

18)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Paris: OEC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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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 29.12%에 달하였다.그러나 캐나다는 2000년 이후부터 법인세율 인하 5
개년 계획에 의하여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2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편 연방법인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
고 부가세는 여전히 2000년 기준 연방법인세율에 대해 4%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
으므로 이를 포함하게 되면 2005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4.12%에 달
하게 된다.캐나다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23%로
낮추는 것과 아울러 과세소득 20만～30만 캐나다달러(CAD)의 소규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1%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또한 각 주정부가 독자적인 세율로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평균 세율은 12.5%에 달한다.따라서 각 주마다 연방정부 법인세,부가세
및 지방정부 법인세를 포함한 총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38.16～46.6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최종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퀴백(Quebec)주로 38.16%이며,브리티
시컬럼비아(BritishColumbia)주의 경우 42.62%,온타리오(Ontario)주의 최종 세율
은 41.62%이다.19)

(7)이탈리아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2005년 3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2001년

까지의 37%에 달하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2002년도에 36%,2003년도
에 34%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또한 이탈리아는 이와 같은 연방정
부 법인세 이외에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현재 지방정부 법인세의 표준
세율은 4.25%이나 각 지방정부는 1%포인트 내에서 세율을 증감할 수 있다.20)

19) Lee, young and Rorer H. Gorden,『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Department of 

Finance Canada, mimeo, 2005 

20)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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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222---111>>>GGG---777국국국가가가들들들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 최최최고고고세세세율율율 비비비교교교
(단위 :%)

주 :미국은 뉴욕주,독일은 전국 평균치,케나다는 퀴벡주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

나나나...아아아시시시아아아 주주주요요요국국국

중국의 법인세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33%이다.이 중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
정부에 배분하게 됨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로서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대
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까지 포함한 최종 세율이 33%인 것이
다.21)
홍콩의 경우에는 1997/98년 회계연도까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1998/99년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6%로 인하하였다가 최근의 범세계적인 법인
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달리 2003/04년 회계연도부터는 17.5%로 법인세율을 인상하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최신 중국조세제도 변화추이』, 2004.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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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점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여 왔으며,2005년 22%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22)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profit-seeking enterpriseincometax)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법인세 제도와는 다르게 기업,개인사업자,조합 및 여러 형태의 사업체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과세구간 및 세율구조를 보면 우선 연간
과세소득이 5만 NT달러 이하인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며,10만NT
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마직막으로,말레이시아의 경우 2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23)

<<<그그그림림림222---222>>>아아아시시시아아아 주주주요요요국국국들들들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 최최최고고고세세세율율율 비비비교교교
(단위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

22) 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투자가이드』, 2005. pp.31-39.

23)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 www.mida.go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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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최최최근근근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인인인하하하동동동향향향

가가가...GGG---777국국국가가가

미국의 경우 2001년 폴 오닐 장관의 법인세 폐지검토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법인세율 구조는 1986년 세제개편 이후 2005년까지 변함이 없으며,법인세 최
고세율은 여전히 35%로 유지되고 잇다.
한편 캐나다는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국가중 하나이다.

캐나다는 2000년까지 38%의 높은 법인세율을 설정하고 캐나다 내에서의 법인소득
에 대해 10%의 리베이트(rebate)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28%로 유지
하여 왔다.그러나 그 이후부터<표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에 의거하
여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하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따라서 리베
이트를 감안할 때 2003년도 기준 일반 연방법인세율은 23%로 2000년에 비해 5%포
인트 낮아졌으며 2004년에는 21%로 낮추었다.

<<<표표표 222---999>>>캐캐캐나나나다다다의의의 연연연도도도별별별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인인인하하하 계계계획획획
(단위 :%)

연연연 도도도 일일일반반반연연연방방방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2000 28
2001 27
2002 25
2003 23
2004 21

자료:IBFD,EuropeanTaxHandbook,2005

독일의 경우 1998년까지 45%의 높은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왔다.그
러나 독일은 1999년부터 새로운 법인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인세율을 40%로 낮
추었으며,2001년부터는 기존의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경감한 25%의 연방정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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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2003년도의 경우에는 『FloodVictimsSolidarityLaw』
의 개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25%에서 26.5%로 1.5%포인트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따라서 5.5%의 공동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2002년도의 연
방정부 법인세율은 26.38%였으나 2003년도에는 27.96%로 상승하였다.
한편 독일의 이와 같은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서는 특별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영국의 경우 법인세 최
고세율은 30%인데,2000년 이후 이와 같은 세율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그
러나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법인세율에 대한 부가세나 지방정부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법인
세율 수준이 낮은 편이다.또한 33.33%(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34.33%)의 단일세율
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2000년 이후 법인세율의 변화는 나
타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는 2001년도에 37%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002년도에는 36%로 인하하

고 다시 2003년도부터는 3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24)
일본은 <표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

하조치를 단행하였다.1984년에 무려 42%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단계적인 인하조치
에 따라 1988년에 37.5%로 낮아졌으며 1989년에는 다시 34.5%로 낮아졌다.이후
1990년대에도 34.5%(경감세율 25%)의 법인세율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1998년 4월에
발표된 종합경제대책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항구적 감세조치로 법인세율을 30%(경
감세율22%)로 인하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표표222---111000>>>일일일본본본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변변변화화화
(단위:%)

연연연도도도 1984～ 1987～ 1988～ 1989～ 1999～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42 40 37.5 34.5 30
자료:일본 재무성(http://mof.go.jp)

24) 한국조세연구원,�OECD국가의 조세개혁 논의,�『재정포럼』통권65호,2005.11.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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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222---333>>>GGG---777국국국가가가들들들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변변변화화화
(단위:%)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

나나나...아아아시시시아아아 주주주요요요국국국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인하조치가 두드러진다.싱가포르는 1986년까지 40%라는 매우 높은 법인
세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지속적인 세율인하를 단행하여 왔다.1987
년에 법인세율을 33%로 낮춘 이후 단계적인 인하 과정을 거쳐 1993년에는 법인세
율을 30%로,1997년에는 26%로 인하하였다.그 이후 몇 년간 26%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잇던 싱가포르는 다시 2001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아래의 <표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현재 법인세율은 20%이
다.25)

25) 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투자가이드」, 2005.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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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222---111111>>>싱싱싱가가가포포포르르르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변변변화화화 추추추이이이
(단위 :%)

연연연 도도도 1990 1991 1993 1994 1997 2001 2002 2003 2005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42 40 37.5 34.5 30 25.5 24.5 22 20
자료:싱가포르 국세청(http://iras.gov.sg)

그러나 대만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각각 25% 및 28%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중국 역시 30%(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33%)의 법인세율을 고수하
고 있다.
홍콩의 경우 1997/98년 회계연도까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

후부터 0.5%포인트 낮추어 2002/03년 회계연도까지 16%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3/04년 회계연도부터는 최근의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반대로
법인세율을 17.5%로 1.5%포인트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그그림림림222---444>>>아아아시시시아아아 주주주요요요국국국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변변변화화화
(단위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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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시시시사사사점점점

G-7국가 등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국가의 법인세부담은 명목세율을 기준
으로 볼 때 최근 대체로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본
수익에 대한 자국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보다 많은 자본을 유
입하려는 노력이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즉,한편으로는 법
인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
력이 각국의 법인세율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26)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 가운데서 두 개의 뚜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

다.그 중 하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법인세율 30%
를 하한으로 지속적인 세율인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빠른 대응을 통해
이미 30%수준에 근접한 영국(30%)과 프랑스(34.3%)는 최근에는 세율의 변화를 보
이지 않고 있으나,명목세율이 40% 수준에 이르거나 그 이상으로 높았던 캐나다,
독일,일본,이탈리아 등에서는 최근 명목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
졌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5%이하의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이보

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유효세율을 크게 낮
추고 있다.지방세를 포함하여 명목 법인세율이 33%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지역이나 투자업종에 따라 15～2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선도기업(pioneerenterprise)에 대해 과감한 조세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성격의 역외거래지역(라부앙)을 설정하여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6) 김진수․박형수․안종석,�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한국조세
연구원』,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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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양분된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법인세율 인하 논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경쟁국에 비해 세부담을 낮게 설정하여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려는

노력은 명목세율 인하 경쟁의 형태로도 나타난다.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명
목세율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제도등에 의해서도 달라지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한 유
효세부담을 변화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는 유효세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가의 정책은 명목세부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만약 조세지원제도가 크게 다른 국가들 사이에 명목세율을 수
렴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경쟁국들간에 조세지원제도가 유사하다면 명목세율에 초점을 맞추
어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둘째,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경

제환경이 유사한 국가들간의 경쟁이다.기업의 투자결정에서 세부담의 격차가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대별되는 경제환경의 격차를 압도할 수는 없다.따라서 선진
국들은 선진국끼리 경쟁을 통해 조세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경향을 보이며,개발
도상국들은 개발도상국끼리 유사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명목세
율이 25%(지방세 미포함)로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주변의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상당
히 높다.명목세율이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
질적 세부담을 비교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나,명목세율도 국가의 기업정책에 대한
신호(signal)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사한 조세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
과의 세부담 격차를 대변할 수 있으므로 국제자본 유치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군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국가군의 정책동향을 참조하여 우리의 정책을 조
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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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기기기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률률률과과과
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제제제 111절절절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률률률과과과 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111...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률률률

조세부담률은 GDP대비 납세액으로 정의된다.조세부담률은 보통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한 GDP대비 비중을 의미하지만 개별 세목의 GDP대비 비중을 나타내
기도 한다.27)우리나라 GDP대비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
와 같다.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를 기준으로 볼 때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1999년에 19.5%,2000년에 19.1%,2001년에 19.5%,2002년에 21.8%,2003년에
22.2%,그리고 2004년에는 22.7%를 기록하였다.조세부담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법인세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GDP대비 법인세부담률은 1999년에 2.1%,2000년에 2.4%,2001년에 1.9%,2002년
에 3.4%,2003년에 3.1%,그리고 2004년에는 3.2%를 기록 하였다.GDP대비 조세
부담률과 마찬가지로 조세부담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99
년부터 2004년 사이의 조세부담률 증가의 약 1/3정도를 법인세 수입의 증가로 설
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를 기준으로 볼 때 2004
년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2.2%로 OECD 30개국 조세부담률의 평균
인 27.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7) 곽태원,『조세론』, 법문사, 2001, p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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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111>>>GGGDDDPPP대대대비비비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률률률
(단위 :억원,%)

1999199919991999 2000200020002000 2001200120012001 2002200220022002 2003200320032003 2004200420042004

법인세법인세법인세법인세
94,247
(2.1)

107,758
(2.4)

93,654
(1.9)

178,784
(3.4)

169,751
(3.1)

192,432
(3.2)

국  국  국  국  세세세세
699,277
(15.4)

677,977
(15.3)

756,580
(15.7)

929,347
(17.8)

957,928
(17.4)

1,039,678
(17.4)

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
184,057

(4.1)
171,497

(3.8)
185,862

(3.9)
206,006

(4.0)
266,649

(4.8)
315,257

(5.3)

조세계조세계조세계조세계
883,334
(19.5)

849,474
(19.1)

942,442
(19.5)

1,135,353
(21.8)

1,224,577
(22.2)

1,354,935
(22.7)

명목 명목 명목 명목 GDPGDPGDPGDP 4,532,764 4,443,665 4,827,442 5,219,592 5,515,575 5,963,812

주 :( )안은 명목 GDP대비 비율,
자료 :재정경제부,『조세개요』,2005

<<<표표표 333---222>>>OOOEEECCCDDD 회회회원원원국국국의의의 GGGDDDPPP대대대비비비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률률률
(단위 :%)

주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총세수의 명목GDP대비 비율
자료 :OECD,RevenueStatistics1965-2004,2005

2000200020002000 2001200120012001 2002200220022002 2003200320032003 2004200420042004

덴마크 47.8 48.6 49.3 47.2 47.6

스웨덴 35.1 36.8 39.6 39.5 36.1

노르웨이 31.5 33.3 30.5 30.3 34.4

 뉴질랜드 37.0 34.8 33.9 33.8 33.8

핀란드 32.7 34.5 35.1 35.2 33.8

아이슬란드 29.3 31.5 34.2 35.3 33.6

벨기에 29.9 31.3 31.0 31.6 31.4

영국 28.7 30.5 30.0 31.0 31.0

오스트리아 26.5 29.2 28.9 28.5 30.6

호주 29.7 30.8 30.8 31.5 30.1

이탈리아 28.2 30.0 30.9 30.0 29.9

캐나다 30.6 31.4 31.0 30.6 29.9

룰셈부르크 31.1 29.6 29.9 30.2 29.6

터 키 19.8 24.3 25.5 27.7 29.3

프랑스 25.2 28.8 29.3 28.9 28.6

헝가리 27.3 25.8 27.3 27.6 27.5

아일랜드 28.1 27.7 26.9 27.0 25.6

그리스 21.9 24.4 25.6 26.7 25.5

네덜란드 24.4 24.7 25.2 25.1 25.3

포르투갈 23.7 24.8 25.3 25.5 24.5

폴란드 27.6 25.5 25.2 24.3 23.5

스위스 20.8 22.3 22.2 23.6 22.8

스페인 21.0 22.0 22.8 22.8 22.6

독 일 23.3 22.1 22.9 23.0 22.2

한국한국한국한국 19.119.119.119.1 19.119.119.119.1 19.519.519.519.5 21.821.821.821.8 22.222.222.222.2

미국 20.7 22.0 22.0 22.8 21.8

체코공화국 23.7 21.3 21.9 21.9 21.3

슬로바키아 22.0 21.9 20.6 20.5 17.9

일본 17.6 17.0 16.6 17.6 17.0

멕시코 13.9 13.7 14.3 15.4 15.7

OECD OECD OECD OECD 평균평균평균평균 26.6126.6126.6126.61 27.3227.3227.3227.32 27.6127.6127.6127.61 27.9027.9027.9027.90 27.5027.5027.5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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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에서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서
47.6%였으며,GDP대비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서 15.7% 였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OECD30개국 중에서 25번째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부담률은 OECD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표3-3>
에서 보는 바와 같다.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볼때 2004년의
GDP대비 법인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3.3%로 OECD 30개국 법인세부담률의 평균
인 3.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부
담률은 OECD30개국 중에서 17번째를 기록하였다.

<<<표표표 333---333>>>OOOEEECCCDDD 회회회원원원국국국의의의 GGGDDDPPP대대대비비비 법법법인인인세세세부부부담담담률률률
(단위 :%)

2000200020002000 2001200120012001 2002200220022002 2003200320032003 2004200420042004

덴마크 2.0 2.8 3.0 2.4 3.1

스웨덴 2.8 2.9 3.0 3.9 2.9

노르웨이 3.8 4.2 3.1 5.9 9.4

 뉴질랜드 4.4 3.8 3.8 4.0 3.8

핀란드 1.8 4.3 4.4 5.6 4.9

아이슬란드 1.0 1.2 1.8 1.9 1.2

벨기에 3.0 3.8 3.6 3.6 3.6

영국 3.3 4.0 3.7 3.6 3.5

오스트리아 1.5 2.1 1.8 2.0 3.1

호주 4.4 4.9 4.9 6.5 4.5

이탈리아 3.6 3.0 3.3 3.2 3.6

캐나다 2.9 3.6 3.6 4.0 3.5

룰셈부르크 7.5 7.9 7.0 7.2 7.5

터 키 1.5 1.7 2.4 2.3 2.4

프랑스 2.1 2.7 3.0 3.1 3.4

헝가리 1.9 2.2 2.3 2.2 2.4

아일랜드 2.8 3.4 3.8 3.8 3.6

그리스 2.0 3.0 3.2 4.4 3.4

네덜란드 3.1 4.3 4.2 4.2 4.1

포르투갈 2.6 3.9 4.0 4.2 3.6

폴란드 3.0 2.8 2.6 2.6 2.0

스위스 1.9 2.1 2.5 2.8 3.1

스페인 1.8 2.5 2.8 3.0 2.8

독 일 1.1 1.6 1.8 1.8 0.6

한국한국한국한국 2.52.52.52.5 2.62.62.62.6 2.12.12.12.1 3.73.73.73.7 3.33.33.33.3

미국 2.6 2.6 2.4 2.5 1.9

체코공화국 4.9 3.7 3.7 3.8 4.2

슬로바키아 - 3.5 2.8 2.9 2.2

일본 4.2 3.7 3.4 3.6 3.5

멕시코 - - - - -

OECD OECD OECD OECD 평균평균평균평균 2.92.92.92.9 3.33.33.33.3 3.23.23.23.2 3.63.63.63.6 3.53.53.53.5

주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하는 법인세의 명목GDP대비 비율
자료 :OECD,RevenueStatistics1965-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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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조세부담능력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
로서 특정 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할 때 유용한 기법으로 조세부담의 배분 및
왜곡정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특히 조세부담정도와 효과를 측정하는
공평성지표로 많이 사용되며 상대적인 조세부담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되고,법인세
를 기업의 조세부담능력으로 나누어 파악한다.28)
유효법인세율은 세법이 정하는 법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

세차감전 이익에 대한 실제납세액을 소득액 또는 이익으로 나눔으로써 도출된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분포와 기존 투자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며,관측된
자료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투자형태를 분석하는데 유
용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는 조세부담능력에 대한 대용치로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과 세무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법인세를 평준
화하기 위해 이익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나 세무조정사항
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됨으로 유효법인세율 산정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
익만을 대용치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그러므로 매출총이익,영업이
익,그리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동시에 사용하여 대용치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결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법인세부담 측정치로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는데 대해 신뢰

성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Wilkie29)은 기업간,산업간 및 기간별 요효법인세율의
차이가 조세혜택가설로 설명될 수 없으며,조세혜택과 세전 이익의 함수라고 주장
하고 있다.

28) 곽태원,『조세론』,법문사, 2001, pp.371

29) P.J. WILKIE, "Corporate Averae Effective Tax Rates and Inferences about Relative Tax 

Preferences", T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0, 1988(Fall),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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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세율은 계산방법에 따라 평균유효세율과 한계유효세율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평균유효세율은 일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납부된 세액의 비율로 정의되며,한
계유효세율은 조세로 납부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 투자로부터의 기대수익률로 정
의된다.한계유효세율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자산에 투자할 유인을 측정하도록 설계
된 반면 평균유효세율은 조세부담의 분포와 기존 투자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다.
유효세율은 이익측정치에 따라 경제적 법인세율,매출총이익 법인세율,회계이

익 법인세율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법인세율은 일정기간의 기업의 납부세액을 당해 기간의 경제적 이익으

로 나누어 계산한다.재무제표에 보고된 당기 법인세는 납부된 법인세액의 대리변
수로 가정한다.경제적 이익은 조세혜택과 과세소득의 합으로 측정된다.조세혜택
은 세법 규정에 따른 각종 비과세소득,감면소득,세액공제의 합으로 정의된다.
매출총이익 법인세율은 일정 기간의 매출총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의 비율

로 측정한다.분모에는 영업현금흐름이 적용되는데,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발생주의 회계절차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30)영업현금흐름
은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즉 매출총이익 또는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한 영
업이익에 의하여 측정한다.이러한 영업현금흐름 측정치는 상이한 자본구조에 기인
하는 산업간의 유효세율을 측정치의 체계적인 차이를 배제하게된다.
회계이익법인세율은 일정기간의 법인세차감전 회계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의 비율로 정의되며,법인세차감전 회계이익은 기업이 재무제표에 보고한 법인세차
감전 순이익이다.

30) R. Hagarman and M. Zmijewski, "An Income Strategy Approach to the Posivive Theory of 

Accunting Standard Setting Choice," Journal of Economics 3, 1981 (August), pp.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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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측측측정정정

111...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자자자료료료

가가가...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만약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와 납세자료를 갖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유효법인세
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유효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기업활동의 변화나 정
부정책의 효율성 등을 연구할 수 있다.그러나 조세자료는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이 있다.따라서 법인의 세부담을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는 거시자료를 이용하거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법인의 평균유효세율을 측정한다.비록 한계유효세율이 투자
에 대한 조세유인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자료의 한계성의 문제가 있다.또한
전주성(2004)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고 대규모의 조세
감면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형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보다 기업의 특
성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평균유효세율은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다양

한 개념들 중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평균유효세율에 부합하면서도 자료가 존재하는
방법을 골라야 한다.우선 법인의 경제적 이익의 변수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년평균,영업이익의 세가지를 사용한다.먼저 법인세차감전순
이익은 법인의 총체적인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를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
용한다.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세무목적으로 각종 손금과 익금의 조정을 통하여 소
득을 계산하는 세무조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무자료인 기업의 사업
연도소득이나 과세표준에 비해 소득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또한 경
기변동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5년간의 수치를 평균한다.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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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세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세액도 5년 평균치를 사용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이자비용등 비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손실)이 포
함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영업이익도 소득의 지표로 보
고 세부담을 계산한다.
법인세 부담은 법인세 비용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

적이다.즉 ,1999년부터 시행되는 이연법인세제도를 상정하여 이연법인세대와 이
연법인세차를 가감하여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을 계산한다.주민세를
포함한 광의의 법인세부담을 생각할 수도 있다.또한 전주성(2004)의 경우처럼 준
조세를 생각할 수도 있다.즉,세금과 공과,지급수수료,기부금을 총괄하는 법인지
급 부담을 생각 할 수도 있다.법인세의 개념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법인세 비용이
지만 1999년부터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부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감
안한 법인세 비용을 모두 사용한다.또한 본 연구에서의 세액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자료이므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특별부가세,주민세 등이 포함된다.

나나나...자자자 료료료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일부 변수를 추
출해서 사용하였다.포함되는 범위는 상장법인이며,사용연도는 1991년부터 2004년
까지 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어업,서비스업 및 금융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조업 등에 대한 분석만 하는 경우가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을 포함한 분석을 실시한다.
법인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차감전손익,영업이익 등을 추출하였다.세금자료는

법인세 비용항목으로 법인세,주민세 등을 포함한 법인의 세액이다.정확한 법인세
부담을 알기 위하여 당년도 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자료 모두 추출하였다.이연법인
세제도가 1999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재무제표상에서 법인세 비용으로 표시되는 항
목의 내용이 달라졌다.즉,1999년 이전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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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납부세액이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기업회계사의 수익
(비용)과 세법상의 수익(비용)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연법인세를 도입 하였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상에 법인세비용으로 표시된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1999년도 이후의 법인세비용이 실질적인 기업의 세부담액으로 보아 1999년 이
후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 한다.

<<<표표표333---444>>>연연연도도도별별별 업업업종종종별별별 자자자료료료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단위 :개,%)

연연연도도도별별별 빈빈빈도도도수수수 백백백분분분율율율 업업업종종종별별별 빈빈빈도도도수수수 백백백분분분율율율
1991 686 6.93 어업,광업 84 0.85
1992 688 6.95 화학,제약 1,498 15.13
1993 693 7.00 의료,정밀 95 0.96
1994 692 6.99 제조업 2,520 25.45
1995 713 7.20 전기,가스등 126 1.27
1996 725 7.32 건설업 518 5.23
1997 764 7.72 도소매업 658 6.65
1998 776 7.84 숙박,음식 504 5.09
1999 732 7.38 운수업 784 7.92
2000 710 7.17 통신업 854 8.63
2001 694 7.01 금융,보험 728 7.35
2002 669 6.76 부동산,임대 126 1.27
2003 684 6.91 의복,가죽등 518 5.23
2004 675 6.82 목재,출판 336 3.39
합계 9,901 100 오락,문화등 64 0.65

서비스업 488 4.93
합 계 9,901 100

그 외에도 감가상각비,인건비,이자비용,특별이익,매출액 등의 변수를 추출하
였다.감가상각비와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것 이외에 제
조원가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및 노무비가 있다.예를 들어,장치산업 같은 경우에
는 기계가 마모되는 감가상각 부분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므로 손익계산서상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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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만을 살펴볼 경우 상당히 작게 나타날 여지가 존재한다.

<<<표표표333---555>>>업업업종종종별별별 법법법인인인 비비비중중중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운수
1991 0.7 32.9 8.1 13.9 15.9 2.1 0.6 5.1
1992 0.7 31.1 8.0 16.4 16.6 2.4 0.6 4.8
1993 0.8 31.6 8.1 15.5 17.5 2.2 0.6 4.6
1994 0.8 31.0 8.0 16.4 17.3 2.1 0.6 4.3
1995 0.7 30.5 8.0 16.7 17.8 2.1 0.5 4.2
1996 0.6 30.0 8.0 16.5 16.2 2.0 0.6 4.1
1997 0.6 29.1 8.1 16.3 18.7 2.0 0.6 4.0
1998 0.6 28.7 6.1 16.6 19.4 2.0 0.6 4.0
1999 0.6 28.9 6.1 16.6 18.9 2.3 0.7 3.8
2000 0.5 29.0 8.1 15.3 17.5 2.3 0.7 3.9
2001 0.4 27.4 8.1 15.9 16.4 2.4 0.6 6.6
2002 0.3 27.1 7.1 16.5 18.0 2.4 0.6 6.3
2003 0.3 27.0 8.5 16.0 16.5 2.9 0.7 6.1
2004 0.3 26.9 7.3 16.5 17.0 2.8 0.9 6.4

부동산업 서비스업 어업 산림업 축산업 의료업 기타산업 계
1991 3.2 15.3 0.3 0.1 0.2 0.3 1.4 100.0
1992 2.9 14.5 0.2 0.1 0.1 0.3 1.3 100.0
1993 2.7 14.4 0.2 0.1 0.1 0.3 1.4 100.0
1994 2.6 14.4 0.2 0.0 0.2 0.2 1.8 100.0
1995 2.4 14.3 0.3 0.1 0.3 0.2 1.9 100.0
1996 2.3 14.9 0.2 0.1 0.3 0.3 2.0 100.0
1997 2.2 15.6 0.2 0.1 0.3 0.2 2.1 100.0
1998 2.2 16.4 0.2 0.1 0.3 0.2 2.5 100.0
1999 2.2 16.3 0.2 0.1 0.3 0.3 2.9 100.0
2000 1.9 18.3 0.2 0.1 0.2 0.3 1.7 100.0
2001 2.1 17.4 0.3 0.2 0.4 0.2 1.5 100.0
2002 2.3 17.2 0.3 0.3 0.4 0.2 1.0 100.0
2003 2.3 17.5 0.2 0.2 0.3 0.3 1.4 100.0
2004 2.3 17.7 0.2 0.2 0.3 0.2 1.0 100.0

또 인건비의 경우도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는 관리와 유통과정에서 인건비만을
포함한다.따라서 제조원가에 노무비로 되어있는 생산현장이나 공장 등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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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해 주어야 기업전체의 인건비를 파악 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감
안하여 인건비의 경우는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를
합하여 사용하고,감가상각비의 경우는 손익계산서사의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
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감가상각비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222...납납납부부부액액액 기기기준준준

가가가...전전전체체체 기기기업업업

개별 기업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평균유효세율을 살펴본다.먼저 전체기업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평균의 경우에는 외형 구간별로 평균을 구한 다음,해당 평
균에 외형구간별 비중을 적용하여 구한 값이다.반면 중간값은 비중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기업별 평균세율(세금/소득)의 중간값
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하에서는 ‘순이익’이라고 한다.)대비

세금 부담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이다.순이익 대비 법인세율을 보면 1991년 약
22% 수준에서 2003년에는 약 18%수준으로 하락하였다.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에는 평균세율이 하락하는 양상으로 보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약간 증가하여
18%수준을 보이고 있다.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세부담 계산결과를 보면 평균세율은
1991년의 약 17% 수준에서 2003년에는 약 18% 수준으로 증가하였다.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율이 하락하여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중간값 기준으로 조세부담을 계산한 자료를 살펴보면,순이익을 기준

으로 할 경우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은 약 25%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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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미비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20%를 다소
상회하고 있다.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1998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최근에는 20% 전후로 증가하였다.영업이
익과 순이익 기준의 평균세율이 차이는 영업외수지 때문이다.

[[[그그그림림림333---111]]]순순순이이이익익익 및및및 영영영업업업이이이익익익 대대대비비비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추추추이이이 (((평평평균균균값값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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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222]]]순순순이이이익익익 및및및 영영영업업업이이이익익익 대대대비비비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추추추이이이 (((중중중간간간값값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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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양자간 차이가 거의 없어진 이유는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영업외수지가 거의 균형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기업의
부채비율의 감소나 시장이자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나나...산산산업업업별별별

다음으로 산업별 조세부담을 살펴보자.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평균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도소매업,부동산 및 임대업,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비스사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
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
나는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25～28%의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그그림림림333---333]]]산산산업업업별별별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순순순이이이익익익,,,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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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산업별 조세부담 격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도
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기준으로 4～8%p차이를 보이
고 있고,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 격차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산업별로 적정한
조세부담의 차이를 논의할 기준은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산업을 기준으로 한 각종
조세감면의 조정에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그그림림림333---444]]]산산산업업업별별별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영영영업업업이이이익익익,,,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0.0%

5.0%

10.0%

15.0%

20.0%

25.0%

3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부동산,임대 서비스사업

[[[그그그림림림 333---555]]]도도도소소소매매매업업업과과과 제제제조조조업업업의의의 세세세부부부담담담 격격격차차차 (((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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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업업업종종종별별별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낮다. [그림 3-6]에 의하면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영상통신 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전자부품․통신
장비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경우 유효세율이 최근에는 23%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태이며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최근 18% 전후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업종별
세부담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에는 평균세율이 23～33%의 구간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에 그 폭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약 18～25%의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은 1995년을 제외하고는 약4～
7%p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990년대에는 4%p이하의 수준을 유지하
다가 최근에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세부담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이러
한 업종간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그그림림림 333---666]]]순순순이이이익익익 대대대비비비 세세세부부부담담담 (((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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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777]]]화화화학학학제제제품품품제제제조조조업업업과과과 전전전자자자부부부품품품의의의 세세세부부부담담담 격격격차차차 (((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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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이이이연연연법법법인인인세세세 기기기준준준

이연법인세제도가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따라서 1999년도 이후의 법인세비용
을 실질적인 기업의 세부담액으로 보고 분석한다.제시하는 그림은 분석기간 전체
를 대상으로 하지만 설명은 1999년 이후만으로 한정한다.

가가가...전전전체체체 기기기업업업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99년 이후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의 경우 1999년
약 18%에서 2003년 약 24%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
우도 1999년 약 16%에서 2003년 약 19%로 3%p정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법인세 납부액 기준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납부

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순이익 대비 세금 부담은 1999년 약17%에서 2003년
약 18%로 거의 변화가 없다.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2003년에 약24%



- 50 -

수준이므로 납부액보다 법인세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 영업
이익 대비로 살펴보면 1999년 약 15%에서 2003년 약 19%로 증가하였다.이는 법
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약 1%p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자료에 있는 기업의 평균세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경우를 보

면 법인의 평균세율은 순이익 기준으로 1999년 약 20%에서 2003년 약24%로 증가
하였다.또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999년 약 15%에서 2003년 18%를 상회하는 수
준으로 변하였다.즉,기업체수에 대한 비중을 활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납부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은 동기간에 약 20% 수준에서 2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즉,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세부담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은 1999년 15%에서 2003년 18%로 증가하였으므로 증가한 수준은 거의 동일하지만
연도별 등락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그그림림림333---888]]]이이이연연연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추추추이이이---전전전체체체(((평평평균균균값값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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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999]]]이이이연연연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추추추이이이---전전전체체체(((중중중간간간값값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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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산산산업업업별별별

산업별 이연법인세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99년 이후 순이익 및 영
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산업별 납부액 기준보
다 약 1%～2% 증가한 것이다.
산업별 조세부담을 살펴보면 납부액 기준과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평균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도소매업,부동산 및 임대업,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서비스사업의 경우 1998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에는
건설업을 상회하는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제조업의 경우 영업이익 및 순이
익 대비 20%～23%의 낮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조세부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특히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

차를 보면 순이익 기준으로 4%～6%의 차이를 보이며,영업이익 기준으로 8%～
10%로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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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111000]]]산산산업업업별별별 이이이연연연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추추추이이이---(((순순순이이이익익익,,,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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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111111]]]산산산업업업별별별 이이이연연연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추추추이이이---(((영영영업업업이이이익익익,,,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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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111222]]]도도도소소소매매매업업업과과과 제제제조조조업업업 세세세부부부담담담 격격격차차차---(((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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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업업업종종종별별별

업종별 이연법인세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낮다.
[그림 3-13]에 의하면 납부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

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전자부품․영상통신 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
다.이는 전자부품․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이후 순이익 대비 이연법인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업종별 납부액 기준보다 약 1%～2% 증가한 것이다.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경우 유효세율이 최근에는 25%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태이며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최근 19% 전후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업종별
세부담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는 약 18～25%의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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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은 약4～6%p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영 업이익은 최근에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세부담 격차를 나타내
고 있다.

[[[그그그림림림333---111333]]]업업업종종종별별별 순순순이이이익익익대대대비비비 이이이연연연법법법인인인세세세 부부부담담담---(((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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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종합건설업

[[[그그그림림림333---111444]]]화화화학학학제제제품품품제제제조조조업업업과과과 전전전자자자부부부품품품 이이이연연연법법법인인인세세세 부부부담담담격격격차차차---(((중중중간간간값값값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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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55년년년 평평평균균균기기기준준준

손실의 이월 등으로 인하여 단년도를 기준으로 법인의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다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의 소득
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소득 대비 세액을 계산하여 평균유효세율을 구하였다.이 경우 동일 기업이 분석
대상이므로 자료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표본에 계속적으
로 포함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법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의 세부담
이 이전 자료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가가...전전전체체체 기기기업업업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법인의 세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990년
대에 미미한 변화를 보이다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즉,순
이익 기준으로는 하락 추세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가 여기서도 확
인되고 있다.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본 경우 순이익 기준 법인세율은 1991～1995년
에 약 30%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6% 수준으로 낮아졌다.다만 최
근에는 평균유효세율의 하락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단년도
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991～1995년에 약 22%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4%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거나 다소 높아졌다.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5년 기준
은 합산으로 발생하는 평균 효과에 의해 변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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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111555]]]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추추추이이이 ---전전전체체체 (((555년년년 평평평균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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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산산산업업업별별별

산업별 5년 평균 조세부담을 살펴보자.자료에 따르면 순이익 및 영업이익기준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평균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도소매업,부동산 및 임
대업,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비스사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
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조세부담은 낮게 나타고 있으며,도소매업의 법인세율이 2000년대부터 점
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법인의 세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모든 산업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0년대에 미비한
변화를 보이다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즉,순이익 기준으
로는 하락하는 추세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상승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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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111666]]]산산산업업업별별별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추추추이이이 ---555년년년 평평평균균균 (((순순순이이이익익익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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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부동산,임대 서비스사업

[[[그그그림림림333---111777]]]산산산업업업별별별 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추추추이이이 ---555년년년 평평평균균균 (((영영영엽엽엽이이이익익익 기기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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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업업업종종종별별별

[그림 3-18]에 의하면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영상통신 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단년도를 기준으
로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치를 나타낸다.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경우 유효세율이 최근에는 24%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태이며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최근 17% 전후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업종별
세부담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에는 평균세율이 23～32%의 구간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에 그 폭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약 18～23%의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화학제품과 전자부품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4.2%～5.2%

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점차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
다.즉 1993년～1997년 1.2%에서 2000년～2004년에는 5.5%로 4.3% 증가한 것이다.

[[[그그그림림림333---111888]]]순순순이이이익익익 대대대비비비 세세세부부부담담담 ---555년년년 평평평균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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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111999]]]화화화학학학제제제품품품 제제제조조조업업업과과과 전전전자자자부부부품품품 세세세부부부담담담 격격격차차차 ---555년년년 평평평균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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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주주주요요요국국국과과과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영업이익기준 대비 평균유효법인세율을 보면,대체로 G7국가가 동아시아 국
가에 비해 시점별로 5～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다른 국가에 비해
명목세율이 높은 일본(지방세를 포함한 최종세율은 40.87%)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
다.31)동아시아 국가는 대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은 다른 동아시
아 국가 보다는 높았으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지는 하향추세를 보인 반면에,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 약 7% 이상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 대비 평균유효세율도 G7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대체로 높게 측

31) 김진수 ․ 박형수 ․ 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한국조세  

 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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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또한 영업이익기준 대비 세부담과 비교하면 순이익 대비 평균유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영업외수지 적자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의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특히,한국의 법정최고 법인세율은 G7국가와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G7국가의 경우에,영업이익 기준하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평균유효세율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순이
익 기준으로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
에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대만,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평균유효세율의 하향추
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오히려 태국과 홍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 순이익 기준하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만,영업이익 기준으로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G7국가들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법

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명목세율이 40%수준
에 가까웠던 캐나다,일본,이탈리아등은 최근 명목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25%이하의 낮은 명목세율을 유지
하고 있다.이에따라 전반적으로 G7국가에 비해 평균유효세율이 낮게 측정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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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666>>>영영영업업업이이이익익익 기기기준준준 평평평균균균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단위 :%)

111999999444 111999999555 111999999666 111999999777 111999999888

G7국가
(독일제외)

미국 29.05 28.32 29.14 29.96 29.43
영국 24.83 22.04 22.58 24.65 29.13

이탈리아 16.68 22.77 31.46 30.59 31.32
일본 42.52 34.57 34.00 35.50 35.50
캐나다 23.74 26.40 25.78 23.23 25.69
프랑스 25.17 26.19 28.08 28.63 29.12

동아시아
국가

대만 15.60 18.38 13.63 12.34 12.15
싱가포르 23.81 23.82 23.57 25.42 24.26
태국 22.42 22.78 20.57 21.45 19.52
홍콩 17.21 14.71 18.63 15.18 13.21

한국 20.76 18.00 16.29 15.75 15.78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G7국가
(독일제외)

미국 30.11 31.33 27.07 26.61 26.84
영국 26.72 24.49 23.22 26.83 25.90

이탈리아 36.46 34.70 31.71 34.89 30.05
일본 39.43 31.11 32.67 33.43 34.02
캐나다 27.81 27.80 25.31 24.46 23.46
프랑스 29.60 31.11 30.15 30.66 24.98

동아시아
국가

대만 14.64 14.39 13.28 13.01 10.95
싱가포르 21.56 20.60 24.11 21.17 14.87
태국 13.63 14.56 15.91 18.48 17.86
홍콩 10.23 14.62 16.48 16.92 19.05

한국 22.92 23.83 24.13 28.63 24.2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조세관련 통계자료집」,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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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777>>>법법법인인인세세세차차차감감감전전전순순순이이이익익익 기기기준준준 평평평균균균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단위 :%)

111999999444 111999999555 111999999666 111999999777 111999999888

G7국가
(독일제외)

미국 35.47 34.95 34.92 35.31 33.41
영국 30.03 30.21 29.68 30.78 32.77

이탈리아 41.09 33.95 40.20 43.00 38.92
일본 58.6 55.72 52.32 51.45 51.80
캐나다 34.12 36.19 35.49 33.92 34.14
프랑스 32.76 33.57 34.00 32.74 33.50

동아시아
국가

대만 17.33 24.31 20.22 14.81 14.63
싱가포르 23.89 24.02 24.03 25.33 24.99
태국 28.77 28.74 26.16 27.27 19.90
홍콩 12.99 11.94 10.64 11.86 15.02

한국 34.23 31.67 31.53 30.64 23.74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G7국가
(독일제외)

미국 34.89 35.31 35.24 32.13 31.88
영국 30.13 27.89 28.87 30.48 31.32

이탈리아 39.13 44.46 33.71 36.31 37.47
일본 52.24 47.73 41.39 44.86 43.70
캐나다 36.05 35.12 32.48 31.57 28.37
프랑스 34.75 33.55 34.66 37.29 28.48

동아시아
국가

대만 16.90 16.78 16.10 15.72 12.74
싱가포르 12.03 21.01 22.93 24.43 17.43
태국 18.12 22.15 22.99 24.31 20.45
홍콩 6.27 14.03 18.83 18.29 20.82

한국 29.18 24.37 27.02 25.89 26.93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조세관련 통계자료집」,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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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222000]]]GGG777국국국가가가 영영영업업업이이이익익익 기기기준준준 평평평균균균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2004

[[[그그그림림림333---222111]]]GGG777국국국가가가 법법법인인인세세세차차차감감감전전전순순순이이이익익익 기기기준준준 평평평균균균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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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222222]]]동동동아아아시시시아아아국국국가가가 영영영업업업이이이익익익 기기기준준준 평평평균균균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2004

[[[그그그림림림333---222333]]]동동동아아아시시시아아아 국국국가가가 법법법인인인세세세차차차감감감전전전순순순이이이익익익 기기기준준준 평평평균균균유유유효효효법법법인인인세세세율율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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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기기기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이이이 투투투자자자와와와 고고고용용용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제제제 111절절절 패패패널널널모모모형형형의의의 도도도입입입

최근 경제현상분석에서 패널자료에 근거해 다양한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패널자료란 횡단자료(crosssectiondata)와 시계열자료(timeseriesdata)를 하나로
통합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
료형태 중의 하나이다.32)
패널자료가 갖는 장점은 매우 다양하다.무엇보다도 횡단분석이나 시계열분석

에 비해 관측치(observations)의 수가 크기 때문에 자유도(degreeoffreedom)문제
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동시에 추정값(estimates)의 효율성도 높아진다.특히 가계
소비자료인 경우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 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계열분석
만으로 적절한 추정값을 얻기가 곤란한데 반해 패널자료분석은 횡단관측치간의 이
질성(heterogeneity)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자료나 횡단자료에 비해 보다
복잡한 동태적․행동적 가설검정이 가능하다.즉 시계열자료는 시간이라는 공간에
서 횡단관측치들의 개별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통합(aggregate)내지는 평균화해 놓
은 것임에 반해 패널자료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횡단관측치간의 변화추이를 고려
할 수 있다.또한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계량추정식에서 종종 분석하기가 어려
웠던 잠재된(latent)혹은 관측 불가능한(unobservable)교란항을 보다 심도있게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33)
32) 따라서 패널자료를 종종  �crosssection over time� 또는 �pooled crosssectiontimeseriesdata

�로 부르기도 한다.
33) 패널자료 이용시의 장점은 Baltagi(1995)와 Hsiao(1985,1986,1989)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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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널자료의 계량분석은 당연히 기존 횡단분석방법이나 시계열분석방법
과는 다르다.패널자료에 횡단분석기법을 적용한다면 시간경과에 따른 표본의 동태
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며,반대로 시계열자료 분석기법만
을 적용한다면 횡단관측치간의 차이(individualheterogeneity)를 고려하지 않은 추
정결과를 얻게 된다.외국의 유수 논문들이 패널자료의 계량분석을 이용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계량경제패키지 이용에 그쳐,실제 컴퓨터의
패널자료 추정이 어떤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그들의 추정결과가 블랙박스(blackbox)화 되는 경
향이 있다.

111...패패패널널널자자자료료료모모모델델델의의의 구구구분분분

패널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모델은 대개 다음과 같이 가장 복잡한(일반적인)경
우에서부터 단순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추정계수가 횡단관측치 및 시간경과에 모두 따라 변하는 경우

  




 ,   ⋯    ⋯ (4.1)

여기서 ὶ 는 횡단면상의 개별관측치를 의미하며 ʈ 는 시간변수를 나타낸다.
은 표본에 있는 횡단관측치의 총합이고, 는 시계열기간을 나타낸다.따라서 표본
의 총수는 개가 된다.

② 추정계수가 횡단관측치에 따라 변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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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2)

③ 기울기(slope)계수(β)는 일정하나 절편(intercepter)의 (α)값은 횡단관측치 및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

  




 ,    ⋯    ⋯     (4.3)

④ 기울기 계수(β)는 일정하나 절편의 (α)값은 횡단관측치에 따라서만 변하는
경우

  




 ,    ⋯    ⋯      (4.4)

⑤ 모든 추정치의 값이 횡단 또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우

 




 ,    ⋯    ⋯ (4.5)

위의 5가지 경우는 다시 교란항(disturbanceterm)의 구조(structure)를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서 아래의 식(4.6)의 경우와 같은 oneway errorcomponent
Model과 식(4.7)과 같은 twowayerrorcomponentmodel로 나눌 수 있다.34)

34) 이와 같은 이유로 패널자료 모델을 종종 오차수정모델(ECM : errorcomponentmodel)이라 부
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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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4.7)

패널자료 분석에서 이와 같은 교란항의 분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추
정모델을 ①～⑤와 같이 설정했다는 것은 교란항 역시 횡단관측치 및 시계열자료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설정된 모델에서 생략된 혹은 관측
불가능한 변수들의 영향 역시 횡단관측치만에 의한 영향(μi)과 시계열만에 의한(λt),
혹은 이 둘을 혼합한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종 를 individualtimeinvariantvariable,λt를 period（ortime)

individualinvariant,그리고 를 individualtimevaryingvariable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오차수정모델(ECM : errorcomponentmodel)은 각각의 교란항을 고
정된(fixed)상수로 볼 것인가 또는 활률변수(random variable)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시 고정효과모델(fixedeffectmodel)과 임의효과모델(random effectmodel)로 구
분된다.
대부분의 패널자료 경제모델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즉 기울기는 일

정하지만 절편이 개별관측치 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을 시
도하는데,그 이유는 이러한 모델설정의 추정계수가 모든 개별관측치 및 시간에 따
라 일정하다는 기존모델의 대안으로써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쉽게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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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델델델 (((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MMMooodddeeelll)))333555)))

고정효과모델은 다음의 식으로 설명가능하다.

  




 ,     ∼
      (4.8)

여기서 는 가계,개인,기업,국가 등 횡단관측치를 뜻하며 는 시간변수이다.
따라서 는 횡단공간을 나타내며,t는 시간공간을 의미하게 된다.총 K개의 설명변
수가 있고 특정시점에서 횡단자료의 수는 N개이며,총시계열수는 T개로 전체 관측
치는 NT개가 된다.교란항()은 다시 관측 불가능한(unobservable)횡단효과()

와 나머지 교란항(t)으로 구분된다.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정효과모델은 바로 이

 를 고정된 상수로 취급한다.
식 (4.8)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4.9)

                 단   

위 식을 대표적인 횡단관측치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4.10)

35) 여기서는 onewayerrorcomponentmodel에 중점을 두겠다.twowayerrorcomponent
model의 경우도 이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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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T×1행렬이며(즉   ⋯′)   ⋯는 그 원
소가 모두 1인 T×1인 행렬,그리고 Xi는





 


  ⋯

  ⋯
인  × (4.11)

행렬,그리고 εi는 T×1행렬이다.    ⋯ ′

이제 다음과 같은 T×T 변환행렬  ( 

′)를 식 (4.10)에 곱하면

식 (4.10)의 절편 는 소거되고 설명변수들은 시간에 걸친 평균과의 편차로 다음
과 같이 간략하게 변환된다.

  (4.12)

즉  
 (단 



  



) 

그리고  
′이 되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은 특정 횡단면치에

대하여 그 시계열상의 산술평균을 구해 각각의 값에서 빼준 형태의 새로운 변수로
전환된다.36)이제 횡단자료공간에서 식 (4-12)를 행렬식 형태로 고쳐주면












⋮

















⋮















⋮



(4.13)

36) 이와 같은 방전식 내부에서 일어난 변환을 내부변환( Within Transforma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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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4.14)

   단,  ⊗



여기서 ⊗는 두 행렬간의 크로네커 (Kroneckerproduct)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 (4-14)는 통상의 최소자승법(OLS)적용이 가능하며 기울기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4.15)

이 때 개별 절편은






′ ,    ⋯ (4.16)

단, 


  



  
′ ⋯ 




  





로 얻을 수 있다.물론 당연히 위의 OLS추정치들은 효율적(efficient)이며 불편추
정치(unbiasedestimator)가 된다.
아울러 분산은


′ 




′ (4.17)

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와같이 고정효과모델에서 변환행렬Q에 의한 추정방법을 최소자승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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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V :leastsquaredummyvariable)에 의한 추정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를
마치 횡단더미변수로 취급해 추정해도 위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방법은 횡단관측치의 개수가 많을 경우 자유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33...임임임의의의효효효과과과모모모델델델 (((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MMMooodddeeelll)))

임의효과모델은 고정효과모델에서 상수로 취급했던 를 활률변수로 취급한 경

우이다.따라서  와  간의 분포에 대한 기본가정이 필요하다.

 




 (4.18)

대개의 경우 이들 가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에 대해     (4.19)

모든 ,,에 대해    (4.20)

모든 ,에 대해  



 




   

 ≠
(4.21)

 모든 ,,,s에 대해  



 




    

 기타
(4.22)

즉 교란항 와 εi,t간에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며 각각은 자체의 동분산을 갖
는다고 가정한다.위의 식(4.18)을 행렬을 이용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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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3)

단 ′  ⋯
  ′  ⋯

  는 시간변수 대해 를 집약
한(stacking)T×K 행렬이다.따라서 임의효과모델은 다음의 식(4.24)와 같이 행렬
을 이용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 (4.24)

앞서 설정한 가정을 이용하면 교란항 의 분산-공분산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  
 









 





⊗′
 













    (4.25)

⊗′   

단, ⊗′, 
  

 
   

 





특히 Ω는 blockdiagonal행렬로 주대각 원소는 다음과 같은 행렬 A로 표현할 수
있으며,행렬 A는 그 주대각원소는 1이고 나머지 부분의 원소는  인 T×T행렬이
다.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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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  를 내부상관계수(intracorrelation)라고 부르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교란
항의 총 변동 중 횡단치로부터 발생한 변동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 0값을 갖
게되면 이는 패널분석결과와 전체자료를 단순히 회귀분석한,즉 관측치를 횡단 또
는 시계열 구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와 같게 된다.반면  =1
이면 패널결과는 횡단분석기법에 의한 결과와 같게 된다.따라서 이론적으로 값
은 0과 1사이에 놓이게 된다.
한편 임의효과모델의 식(4.24)는 일반최소자승법(GLS)을 적용할 수 있고,따라

서 β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4.27)

그러나 임의효과모델의 실제응용에 있어서 일반최소자승법을 적용하는 예는 드물
다.그 이유는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의 역행렬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일반
적으로 행렬 A의 차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역행렬 

 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일반최소자승법 보다는 행렬 A가 대칭행렬이고 따
라서 그에 상응하는 직교행렬(orthogonalmatrix)이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해 원자료
를 변형하여 통상의 최소자승법(OLS)을 적용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행렬 A는 T×T 행렬로 그 T개의 특성근은 1개의

ε =1-ρ +Tρ와 (T-1)개의 η =1-ρ로 이루어져 있다.이 사실을 이용하여 임의 효
과모델을 대표적인 횡단관측치에 대해 정리한 다음 양변에 

 을 곱하여 모델식
을 사전에 변형하는 것이다.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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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따라서 변형된 it는 행렬 A의 특성근의 평방근(squareroot)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는 원자료의 횡단평균치(individualmean)와 횡단평균치와의 편차,(yit-)의
가중평균치로 해석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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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이 되고 변형된 식은 
 = 

β + 
 I=1,2,...N이고 E(


 ′)= IT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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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또는    

그러므로 변형된 식(4.30)은 통상의 최소자승법만을 적용해 일반최소자승법으로 구
한 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실제 패널자료분석시 Ω 또는 행렬 A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이의 핵심은 값의 추정문제로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교란항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현재까지 다양한 추정방법이 알려
져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점근적으로(asymptotically)바람직한 성질을 갖는 의 일
치추정량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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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우우우도도도추추추정정정(((MMMaaaxxxiiimmmuuummm LLLiiikkkeeellliiihhhoooooodddEEEssstttiiimmmaaatttiiiooonnn)))

교란항이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우도함수(likelihoodfunction)는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즉 앞서의 임의효과모델로부터,y=Xβ +u,u=(  ⊗ )
μ +ε로부터 (단 U～N (0,Ω))




⋯ ⋯ ⋯
         (4.31)

 

 







′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앞서의 임의효과모델에서 본 바와 같이 원자료의 변형
을 이용한다.즉 Ω = ⊗A이고  =  

N ,  
N =  

N이며,A의 특성방정식
의 근은 1-  +TP와 1- 이다.또한 임의 행렬의 결정식(determinants)은 그

행렬의 특성방정식의 근의 곱이기 때문에    이다.

따라서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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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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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functio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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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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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β,
,

 의 우도추정량은 위의 로그도우함수의 값을 최대로 만드는 1차
조건을 연립하여 풀어 구할 수도 있으나 그 결과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Gridsearch방식을 사용한다.즉 먼저 를 중심으로 우도함수를 단순화시킨다.
즉 위의 식(4.33)을 에 대해서 미분하여 의 추정치를 구한 후 그 추정치를 다
시 식(4.3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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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4.34)에서 미지의 모수는 (4.33)과는 달리 와 β로 줄어들게 되고 또
한 값이 이론적으로 0과 1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활용하여 값을 0과 1사
이에서 적절히 설정해 놓으면 결국 구하는 모수는 β뿐이며 우도함수를 최대로 만
드는 값을 추정하기가 그 만큼 용이해 진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값을 0에서
1까지 변화시키면서 반복하여 우도함수의 값을 최대로 만드는 값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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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추추추정정정모모모형형형의의의 도도도입입입과과과 자자자료료료특특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12개 산업의 횡단면자료와 1991～2004년의
시계열자료를 결합(pooling)하여 패널분석(panelanalysis)을 실시한다.이렇게 횡단
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개별 횡단면자
료의 특성과 연도별 자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모두 사용한 패널자료를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추정방정식을 설정한다.

= 1+ ∑=2 ⋅ + , = 1,2,..... , = 1,2,......, (4.35)

이때 ity 은 N개의 횡단면자료와 T개의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종속변수이며, kitx

역시 N개의 횡단면자료와 T개의 시계열자료가 결합한 설명변수이다. ia1 는 상수

항(constantterm)이며 ite 는 평균 0,분산 2σ 인 확률오차(random error)로 가정
한다.이러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개별 횡단면자료의 특성과 연도
별 자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또한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기 위해서이
다.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식 (4.35)를 추정하는 방법은 ia1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만약 ia1가 고정된 계수라고 한다면,식(4.35)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model)(더미변수모형 혹은,공분산모형(covariancemodel))이 된다.반면 만

약 ia1가 임의적인(random)확률변수라고 한다면, ia1는 ii aa µ+= 11 로 다시 쓸

수 있다.여기서 1a 는 알려지지 않은 계수이고, iµ 는 평균이 0,분산이 상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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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분포하는 임의 변수(random variable)이다.이러한 가정 하에 식
(4.35)를 일반화 최소자승법(generalizedleastsquaredmethod:GLS방법)에 의하
여 추정하는 것을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model또는 error component
model)이라 한다.
식 (4.35)를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면 추정치의 효율성(efficiency)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확률효과모형은 iµ 가 독립변수 x와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하
는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생략변수(omittedvariables)
문제로 인하여 모형식별오차(modelspecificationerror)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을 같
이 추정한다.37)
본고는 투자함수를 매출액,이자비용,법인세,연도더미변수의 함수로,고용함수

를 매출액,1인당 인건비,법인세,투자,연도더미변수의 함수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도입한다.(Lee, young and Rorer H. Gorden. ; 2001)

= 0+ 1 + 2cos + 3 + 4 (4.36)

= 0+ 1 + 2 + 3 + 4 + 5 (4.37)

여기서 inv와 emp는 투자와 고용자 수를,sale과 wage는 매출액과 1인당 인건비
를,tax는 조세부담을 의미한다.모든 변수는 자연대수를 취한다.dummy는 연도더
미변수로 시계열 자료의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 포함한다. 는 1991～2004년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변이계수(coefficientofvariation)를 <표4-1>에 제시한다.

37)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각각 추정한 후 Hausman 검정방법으로 iµ 와 x 에 대

한 상관관계를 검정하고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임의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사용하며, 만약 상

관관계가 유의할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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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444---111>>>자자자료료료의의의 변변변이이이계계계수수수 :::전전전체체체 기기기간간간
변수 임금 매출액 법인세 이자비용 고용자 수

광업 0.1025 0.1819 0.4944 0.5962 0.3829
축산업 0.2056 0.3235 0.7321 0.5417 0.4936
어업 0.2183 0.1905 0.6666 0.3379 0.5267
제조업 0.3824 0.4227 0.7532 0.4984 0.0798
건설업 0.2609 0.2846 0.4846 0.5949 0.1931
전기업 0.3880 0.6698 0.7843 0.6401 0.1972
운수업 0.2214 0.3938 0.9816 0.4610 0.1624
통신업 0.9297 0.6898 0.8091 0.9536 0.2799

도매업 0.6778 0.3729 0.8036 0.3807 0.0944
소매업 0.5809 0.5887 0.8424 0.4131 0.0358
음식업 0.3203 0.3182 0.6321 0.4032 0.0455
부동산업 0.5430 0.6426 0.7860 0.5851 0.2384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므로 변이계수가 크다는
것은 평균에 비해 편차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전체 기간의 12개 산업에 대한 변이계수를 보여주는 <표4-1>에서 임금의 변
이계수는 광업 0.1025,축산업 0.2056,어업 0.2183으로 1차 산업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 이들 산업에서 인건비 변화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에 운수업과 건설
업도 0.2214,0.2609로 상대적으로 낮아 운수업과 건설업의 인건비 역시 별다른 상
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광업,축산업,어업,운수업,건설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 산업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가 별다
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며 결국 이들 산업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이에 비해 통신업 임금의 변이계수는 0.9297로 대단히 커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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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임금 변동이 이루어졌다.임금변동이 크다는 사실이 그대로 높은 임금상승
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임금과 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업에서 임금상승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의 변이계수는 광업 (0.1819)과 어업 (0.1905)에서 특히 낮아,임금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 산업부문에서 매출액 증가가 가장 낮다.또한 통신업에서 변이계수
가 0.6898로 가장 높아 통신업의 매출액 증가가 가장 크게 이루어졌다.법인세와
이자비용의 경우 산업간 차이가 임금,매출액,고용자 수에 비해 크지 않으나 통신
업의 이자비용이 특히 높아 통신업의 매출증가와 투자증가가 주로 차입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또 다른 특이한 점은 광업과 축산업의 이자비용
의 변이계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작지 않다는 것이다.이것은 이들 광업과 축산업
의 임금과 매출액은 별다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자 수의 변이계수는 소매업,음식업,도매업,제조업에서 특히 낮아 이들

산업에서 고용의 변동이 별로 없거나 매출증가에 대한 고용창출이 미약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이와는 반대로 광업,축산업,어업의 변이계수가 1,2,3위를 차지하
고 있다.이것은 이들 산업에서 고용의 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광업,축산업,어업 3개 산업의 고용이 크게 감
소하였거나 혹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4-2>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료에 대한 변이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기간에 대한 변이계수를 보여주는 <표4-1>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변이계수
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2000년 이전의 기간에 비해 2000년 이후에 변수
들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변이계수가 전체 기
간에는 임금,매출액,법인세,이자비용,고용자 수가 각각 0.3824,0.4227,0.7352,
0.4984,0.0798인데 2000년 이후에는 0.1764,0.1494,0.3618,0.3546,0.0033이다.그런
데 광업과 축산업의 이자비용의 변이계수가 전체 기간과 2000년 이후의 기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광업과 축산업의 이자부담이 2000년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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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또한 통신업의 경우 전체 기간과 2000년 이후의 기간의 차이가 대
단히 크다.이것은 2000년 이후의 기간에 통신업의 성장속도가 크게 떨어진 데 원
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표표444---222>>>자자자료료료의의의 변변변이이이계계계수수수 :::222000000000---222000000444년년년
변수 임금 매출액 법인세 이자비용 고용자 수
광업 0.1184 0.0902 0.4287 0.4359 0.0426
축산업 0.0504 0.1108 0.0383 0.4659 0.0509
어업 0.0745 0.0795 0.4277 0.1541 0.1922

제조업 0.1764 0.1494 0.3618 0.3546 0.0033
건설업 0.1199 0.1661 0.3914 0.3242 0.0618
전기업 0.1249 0.2702 0.1672 0.1584 0.0472
운수업 0.1439 0.1699 0.7210 0.1019 0.0130
통신업 0.0866 0.0816 0.0791 0.0413 0.0610
도매업 0.3282 0.1057 0.0920 0.1210 0.0244
소매업 0.2023 0.1409 0.0740 0.1060 0.0340
음식업 0.1233 0.0648 0.1927 0.2944 0.0055
부동산업 0.3473 0.4406 0.6262 0.3454 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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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법법법인인인세세세의의의 투투투자자자효효효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111...전전전체체체기기기업업업

<표4-3>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에 대해 패널분석
(panelanalysis)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널분석은 크
게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model)으로 구
분되므로 두 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그것은 어느 모형이 보다 우수한가
를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판별한 후 우수한 모형에 근거한 결과만을 제시하는 경
우 추정계수들을 비교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단점 외에도 두 모형이 각각의 장
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즉 자료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다르게 나타나
며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표4-3>의 패널모형에서 모형 1은 연도더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고,모형

2는 연도더미를 포함한 모형을 나타낸다.
<표4-3>에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 관계없이 모형 1의 경우 매출액,

이자비용,법인세 변수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비해 모형 2에서는
이자비용만 유의하고 매출액과 법인세는 유의하지 않다.이것은 투자함수를 추정할
때 모형 1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1에서 매출액의 부호는 양으로서 매출액 증가가 투자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이에 비해 이자비용은 음의 부호로 이자비용의 증가가 투자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자비용 계수보다 매출액 계수의 크기가 더 커
서 투자가 이자비용보다는 매출액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 역시 예상대로 음의 부호이다.이것은 법인세 부담의 증가가 투자를 감소시
킨다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분석기간을 2000년 이전의 기간과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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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표표표 444---333>>>기기기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투투투자자자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111999999111---222000000444년년년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매출액 2.2389*
(9.8241)

0.1713
(1.6192)

2.1791*
(9.7617)

0.1917
(1.8549)

이자비용 -0.5453*
(-5.8841)

-0.1400*
(-4.0908)

-0.5347*
(-5.8641)

-0.1438*
(-4.2895)

법인세 -0.2699*
(-2.4826)

-0.0387
(-1.0355)

-0.2811*
(-2.6289)

-0.0411
(-1.1213)

연도더미 0.2396*
(28.25)

0.2373*
(28.72)

결정계수 0.8067 0.9785 0.8064 0.9785

주:‘*“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4-4>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에 대해 패널분석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연도더미를 제외한 모형 1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
형에 관계없이 전체 기간을 추정한 <표4-3>의 모형 1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매출액은 양의 부호로 5%에서 유의하며 이자비용과 법인세는 음의 부호로 5%
에서 유의하다.그러나 연도 더미를 포함하는 모형 2의 경우 연도더미를 제외한 모
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매출액,이자비용,법인세 모두가 투자를 설명하는데 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형 2에 의한 투자 설명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투자함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모형 1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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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444---444>>>기기기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투투투자자자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111999999111---111999999999년년년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매출액 0.9160*
(5.3929)

0.0407
(0.6225)

0.8554*
(5.2163)

0.0545
(0.8652)

이자비용 -0.1789*
(-2.1597)

0.0174
(0.6318)

-0.1987*
(-2.4709)

0.0145
(0.5456)

법인세 -0.2634*
(4.3297)

0.0027
(0.1253)

-0.2610*
(4.3995)

0.0070
(0.3252)

연도더미 0.1886*
(23.45)

0.1857*
(24.13)

결정계수 0.8414 0.9844 0.8408 0.9843

주:‘*“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4-5>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에 대해 패널분석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4-4>의 결과와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에 대해 추정한 <표4-5>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연도더미가 포함된 모형 2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
효과모형에서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지 못해 모형으로서 의미를 상실하
고 있다.법인세가 음의 부호를 가졌으나 유의하지 않으며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매
출액이 음의 부호를 가졌다.
이에 비해 모형 1에서는 매출액은 양의 부호로 유의하며,이자비용은 음의 부

호로 5%에서 유의하다.특히 이자비용 계수의 크기가 전반기에 비해 대단히 커서
2000년 이전의 기간에 비해 2000년 이후에는 이자비용이 투자를 크게 억제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과거에 비해 이자부담에 훨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
는 것이다.또한 법인세는 음의 부호를 가져 법인세 부담이 투자를 억제하나 유의
하지 않아 2000년 이후에 있어서 법인세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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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에 한국의 산업은 이자에 민감하여지고 법인세
에 둔감하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표표444---555>>>기기기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투투투자자자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222000000000---222000000444년년년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매출액 1.2422*
(3.3005)

-0.0106
(-0.0557)

0.9756*
(4.2024)

0.0624
(0.3597)

이자비용 -0.9631*
(-5.8850)

0.0225*
(0.2077)

-0.9752*
(-7.8444)

-0.0069
(-0.0691)

법인세 -0.0036
(-0.0218)

-0.0022
(-0.0324)

-0.0476
(-0.3214)

-0.0041
(-0.0633)

연도더미 0.3167*
(11.72)

0.3039*
(12.27)

결정계수 0.7061 0.9502 0.6997 0.9497

주:‘*“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222...산산산업업업별별별

이제 산업별로 구분하여 조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먼저 <표4-6>은 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신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에 대
한 패널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4-6>에서 모형 1과 모형 2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다.그러나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모형 2에서는 매출액 변수가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즉 t통계량이 유의수준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0.9339,확률
효과모형에서는 1.2701에 그치고 있다.이에 비해 모형 1은 모든 변수가 유의하다.
모형 1에 의할 경우 매출액 1%의 증가는 투자를 1.96-1.93% 증가시키고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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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 증가는 투자를 0.40% 감소시킨다.이자비용의 변화보다 매출의 변화가 투자
를 약 5배 정도 더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법인세가 음의 부호
로 유의하여 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신업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 부담에 대해 투
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법인세 부담의 계수 0.2920이 이자비용의
계수 0.4035보다 작아 법인세 보다 이자에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도 알 수 있
다.

<<<표표표444---666>>>제제제조조조업업업,,,건건건설설설업업업,,,전전전기기기업업업,,,통통통신신신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투투투자자자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매출액 1.9642*

(8.6648)
0.1519
(0.9339)

1.9286*
(8.8077)

0.1957
(1.2701)

이자비용 -0.4035*
(-4.7194)

-0.1087*
(-2.5128)

-0.3968*
(-4.7883)

-0.1158*
(-2.8023)

법인세 -0.2920*
(-2.2955)

-0.1737*
(-3.0443)

-0.3064*
(-2.4889)

-0.1746*
(-3.1849)

연도더미 0.2227*
(14.17)

0.2179*
(14.70)

결정계수 0.9040 0.9814 0.9039 0.9814
주:‘*“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광업,어업,축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패널분석을 보여주는 <표4-7>에서 결정
계수는 모형 2가 모형 1보다 더 커서 모형 2가 모형 1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보이
나 이것은 연도더미 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다.그런데 모형 2의 경우 매출액 변수의
계수가 5%에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모형 1의 경우에는 법인세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결국 더비변수를 추가하여 매출액 계수가 무의미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형 2보다는 모형 1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형 1에 의할 경우 매출액 변수는 양의 변수로 유의하며 이자비용은 음의 변
수로 유의하다.그리고 법인세 변수는 음의 부호를 가지나 유의하지 않다.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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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을 떠나 법인세 계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체 기간에 비해 이자비용은 더
크고 법인세는 더 작아졌다.따라서 전체 기간으로 보면 법인세가 투자억제 작용을
하나 2000년 이전의 기간에서는 법인세가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표표444---777>>>광광광업업업,,,어어어업업업,,,축축축산산산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투투투자자자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매출액 2.5520*
(4.4366)

0.0745
(0.5390)

2.4026*
(4.4408)

0.0753
(0.5745)

이자비용 -0.7684*
(-3.3036)

-0.2931*
(-6.1314)

-0.7426*
(-3.3675)

-0.2929*
(-6.4699)

법인세 -0.1902
(-0.8646)

-0.0816*
(-1.9709)

-0.2226
(-1.0670)

-0.0806
(-1.9594)

연도더미 0.2475
(30.327)

0.2472*
(31.988)

결정계수 0.6707 0.9879 0.6698 0.9879

주:‘*“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도매업,소매업,음식업,부동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을 보여주는
<표4-8>에서 모형 2의 경우 매출액 변수의 t통계량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1.0453,
확률효과모형에서는 1.3361로 유의하지 않으며,법인세 계수 역시 각각 1.4819,
1.6735로 5%에서 유의하지 않다.모형 2에서는 연도더미 외에 이자비용만 유의하
다.이에 비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 모형 1의 모든 계수는 유의하고
부호 역시 예상과 일치한다.따라서 모형 1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형 1에 의할 경우 매출액 변수는 양의 변수로 유의하며 이자비용과 법인세 부담
은 음의 변수로 유의하다.법인세가 이들 산업에 투자억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 89 -

보여주고 있다.

<<<표표표444---888>>>도도도매매매업업업,,,소소소매매매업업업,,,음음음식식식업업업,,,부부부동동동산산산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투투투자자자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모모모형형형 111 모모모형형형 222

매출액 1.8126*
(11.990)

0.1228
(1.0453)

1.7928*
(12.255)

0.1493
(1.3361)

이자비용 -0.4895*
(-4.6536)

-0.2234*
(-5.0873)

-0.4883*
(-4.7826)

-0.2276*
(-5.4021)

법인세 -0.2761*
(-4.7315)

-0.0396
(-1.4819)

-0.2795*
(-4.9384)

-0.0429
(-1.6735)

연도더미 0.2461*
(16.615)

0.2425*
(17.236)

결정계수 0.8952 0.9845 0.8951 0.9845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제제제 444절절절 법법법인인인세세세의의의 고고고용용용효효효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111...전전전체체체기기기업업업

<표 4-9>는 전체 기간과 전체 산업의 고용에 대해 조세부담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용함수는 투자함수와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
로 구분하여 추정한다.그러나 연도더미를 고려한 모형 1,모형 2대신에 개별효과
모형과 시간효과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그것은 투자함수는 추세성격을 강하
게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고용은 추세성격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산업간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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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는 개별효과모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효과에 비중을 두는 시간효과
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잘못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률효과모형의 추정 결과는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좋지

않다.확률효과모형에서 개별효과모형의 경우 투자변수만 유의하며 시간효과모형의
경우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고정효과모형에서는 개별효과모형의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데 비해 시간효과모형에서는 투자를 제외한 변수들이 모두 유의하다.
고정효과모형의 시간효과에서 매출액과 법인세는 각각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가져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그러나 임금의 부호는 양으로 나타나 임금상승이 고용
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된다.이것은 임금상승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
출액의 증가가 고용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임금상승의 고용감축효과가 상쇄되
어 순효과는 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최소한 임금의 고용감축효과가 대단히 작거
나,임금상승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표표444---999>>>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고고고용용용의의의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111999999111---222000000444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매출액 0.2027
(1.2988)

0.8352*
(4.3832)

0.2832
(1.9046)

0.0624
(0.3597)

임금 0.0660
(0.8119)

0.3106*
(2.4615)

0.0549
(0.6931)

0.0069
(0.0691)

법인세 -0.0746
(-1.0151)

-0.2364*
(-2.4873)

-0.0616
(-0.8600)

-0.0041
(-0.0633)

투자 0.2523
(1.7663)

-0.2396
(-0.0054)

0.2814*
(2.0211)

0.3993
(1.4427)

결정계수 0.9685 0.9001 0.9682 0.8907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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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은 산업간 고용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에 대한 분산분석 (ANOVA :
AnalysisofVariance)의 결과를,<표 4-11>은 시간에 따른 고용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에 대한 ANOVA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두 ANOVA를 통해 전 산업의 고용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으나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표표 444---111000>>>고고고용용용의의의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개개개별별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indi)
오차(error)

24.461
22.544

3.4945
0.2167 16.121 0.00000

전체(total) 47.005

<<<표표표 444---111111>>>고고고용용용의의의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시시시간간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time)
오차(error)

13.000
40.793

0.4778
0.4162 1.1479 0.32961

전체(total) 47.005

    

<표 4-12>는 2000년 이전 기간의 고용구조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모
형 선택에 있어서 고정효과모형의 개별효과는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며,확률
효과모형의 개별효과는 투자 변수만 유의하다.또한 고정효과모형의 시간효과에서
는 모든 변수가 유의하나 확률효과모형의 시간효과에서는 매출액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시간효과모형을 선택한다.전체 기간을 분석한 <표
4-9>와의 차이는 조세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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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222>>>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고고고용용용의의의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111999999111---111999999999년년년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매출액 0.1602
(0.8638)

0.5951*
(2.1230)

0.2928
(1.4394)

0.1529
(0.8773)

임금 0.2929
(1.7312)

0.3808*
(2.1381)

0.5311*
(3.6534)

0.3505*
(2.2672)

법인세 -0.3084
(-0.2014)

-0.1635*
(-2.4668)

-0.0715
(-0.7322)

-0.3117*
(-4.5196)

투자 -0.1475
(-0.0025)

0.3146*
(2.5645)

0.2532*
(1.9682)

0.3148*
(2.6819)

결정계수 0.8793 0.9847 0.8316 0.9646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 4-13>은 2000년 이전 기간에 대해 산업간 고용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에
대한 분산분석 (ANOVA :AnalysisofVariance)의 결과를,<표 4-14>는 2000년
이전 기간에 대해 시간에 따른 고용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에 대한 ANOVA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여기에서 고용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으나 산업
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표표 444---111333>>>고고고용용용의의의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개개개별별별(((111999999111---111999999999년년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indi)
오차(error)

25.078
6.1228

3.5826
0.0956 37.448 0.00000

전체(total) 31.201

<<<표표표 444---111444>>>고고고용용용의의의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시시시간간간(((111999999111---111999999999년년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time)
오차(error)

8.0000
30.678

0.0654
0.4869 0.1343 0.99741

전체(total) 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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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의 고용구조를 추정한 <표 4-15>에서 고정효과모형의 개별효과에
서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며 확률효과모형의 개별효과에서는 매출액과 법인세
가 유의하지 않다.이에 비해 시간효과모형에서는 투자만 유의하지 않아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시간효과모형을 선정한다.
    고정효과모형의 시간효과에서 매출액은 양의 부호로 매출액의 증가는 고용을
증가시킨다.이에 비해 법인세 부담은 음의 부호로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킨다.이러한 결과 2000년 이전의 기간을 추정한 <표 4-12>와 동일한 결과
이다.그러나 2000년 이후의 계수가 이전의 계수보다 훨씬 더 크다.2000년 이후의
매출액과 법인세의 계수는 1.0717,0.5973인데 비해 2000년 이전의 매출액과 법인세
계수는 0.5951,0.1635이다.이것은 매출액과 법인세 부담의 변동에 대해 고용을 조
정하는 규모가 2000년 이후 훨씬 더 커졌다는 것 즉 우리 사회의 고용이 불안정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표표 444---111555>>>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고고고용용용의의의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222000000000---222000000444년년년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매출액 0.0226
(0.0678)

1.0717*
(5.5114)

0.3518
(1.3829)

1.1004*
(6.0578)

임금 0.2565
(1.9255)

0.4494*
(3.0396)

0.2700*
(2.1793)

0.4122*
(3.0051)

법인세 -0.0074
(-0.0585)

-0.5973*
(-5.5606)

-0.0291
(-0.2496)

-0.5913*
(-5.8559)

투자 -0.4288
(-1.6568)

-0.3632
(-0.0072)

-0.5919*
(-2.6536)

-0.6071
(-1.8407)

결정계수 0.9910 0.9597 0.9906 0.9532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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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과 <표 4-17>의 ANOVA는 2000년 이후의 기간에도 산업별 차이
는 있으나 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표표 444---111666>>>고고고용용용의의의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개개개별별별(((222000000000---222000000444년년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indi)
오차(error)

3.8714
2.6491

0.5531
0.0828 6.6809 0.00006

전체(total) 6.5205

<<<표표표 444---111777>>>고고고용용용의의의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시시시간간간(((222000000000---222000000444년년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time)
오차(error)

4.0000
6.0574

0.1157
0.1731 0.6689 0.61786

전체(total) 6.5205

222...산산산업업업별별별

   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신업의 고용의 조세부담을 패널분석한 <표 4-18>
에서 4개의 모형 모두 투자는 신뢰할 수 없는 변수이다.또한 임금은 시간효과모형
에서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다.따라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개별효과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다.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신업 4개 산업에서 매출액의 고
용탄력성은 약 0.28로서 매출액이 1% 증가할 경우 고용은 0.28% 증가하여 비교적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법인세는 음의 부호로 법인세 부담이 이들 산업의 고용
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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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888>>>제제제조조조업업업,,,건건건설설설업업업,,,전전전기기기업업업,,,통통통신신신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고고고용용용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매출액 0.2789*
(3.7997)

1.4668*
(10.192)

0.2861*
(4.0638)

1.4810*
(11.175)

임금 0.0763*
(2.2551)

-0.1039
(-1.0656)

0.0756*
(2.3240)

-0.1047
(-1.1428)

법인세 -0.1181*
(-2.5872)

-0.3163*
(-2.7759)

-0.1208*
(-2.7584)

-0.3686*
(-3.6183)

투자 0.0866
(1.1832)

-0.5951
(-0.0244)

0.0879
(1.2508)

0.4729
(1.0914)

결정계수 0.9948 0.9679 0.9948 0.9659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 4-19>와 <표 4-20>의 ANOVA는 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신업의 고용
구조는 이들 산업간에 차이는 존재하며 시간에 흐름에 따라 고용패턴이 바뀌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표표 444---111999>>>제제제조조조업업업,,,건건건설설설업업업,,,전전전기기기업업업,,,통통통신신신업업업의의의 고고고용용용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개개개별별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indi)
오차(error)

4.7169
7.7625

1.5723
0.1493 10.532 0.00001

전체(total) 12.479



- 96 -

<<<표표표 444---222000>>>제제제조조조업업업,,,건건건설설설업업업,,,전전전기기기업업업,,,통통통신신신업업업의의의 고고고용용용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시시시간간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time)
오차(error)

13.000
6.0243

0.4965
0.1434 3.4618 0.00110

전체(total) 12.479

  

    <표 4-21>의 광업,어업,축산업의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개별효과에서는 매출액,임금,법인세,투
자 어떤 변수도 유의하지 못하다.결정계수도 상당히 낮다.시간효과에서도 법인세
변수만이 5%에서 유의하다.또한 법인세의 계수도 0.36-0.43으로 제조업,건설업,
전기업,통신업 보다 더 크다.이것은 매출액과 투자 등이 광업,어업,축산업의 고
용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법인세 부담이 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신업에
비해 더 크게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 그리고 광업,어업,축산업에서의 고용증가
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표표 444---222111>>>광광광업업업,,,어어어업업업,,,축축축산산산업업업의의의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고고고용용용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매출액 0.1112
(0.1729)

-1.0475
(-1.1876)

0.0350
(0.0578)

-0.5477
(-0.8691)

임금 0.9792
(1.6332)

0.3948
(0.5158)

0.8400
(1.5076)

0.0405
(0.0743)

법인세 0.0406
(0.2323)

-0.4349*
(-2.2970)

0.0784
(0.4816)

-0.3603*
(-2.5067)

투자 0.3219
(0.7725)

1.2963
(0.0310)

0.3125
(0.7918)

0.2413
(0.5488)

결정계수 0.3631 0.3973 0.3652 0.1164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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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2>와 <표 4-23>의 ANOVA는 광업,어업,축산업 이들 산업간에 고
용구조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용패턴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 역시 기각에 실패하고 있다.

<<<표표표 444---222222>>>광광광업업업,,,어어어업업업,,,축축축산산산업업업의의의 고고고용용용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개개개별별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indi)
오차(error)

0.6157
12.556

0.3078
0.3219 0.9563 0.39313

전체(total) 13.172

<<<표표표 444---222333>>>광광광업업업,,,어어어업업업,,,축축축산산산업업업의의의 고고고용용용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시시시간간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time)
오차(error)

13.000
9.6058

0.2743
0.3430 0.7996 0.65548

전체(total) 13.172

    <표4-24>의 도매업,소매업,음식업,부동산업의 경우 시간효과의 결정계수는
고정효과모형 0.3186,확률효과모형 0.0545로 대단히 낮으며,시간효과의 모든 변수
가 5%에서 유의하지 않아 모형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이에 비해 개별효
과는 결정계수도 높고 임금과 법인세가 유의하다.그러나 법인세 계수가 음의로서
대단히 작아 법인세 부담이 도매업,소매업,음식업,부동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나
그 감소폭은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 다른 특징은 매출액이 유의하지
않아 매출증가가 이들 산업의 고용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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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 444---222444>>>도도도매매매업업업,,,소소소매매매업업업,,,음음음식식식업업업,,,부부부동동동산산산업업업 조조조세세세부부부담담담과과과 고고고용용용의의의 패패패널널널분분분석석석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확확확률률률효효효과과과모모모형형형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개개개별별별효효효과과과 시시시간간간효효효과과과

매출액 0.0044
(0.0541)

0.1161
(0.3755)

0.0098
(0.1248)

0.2908
(1.9233)

임금 0.2395*
(2.6512)

0.4695
(0.8335)

0.2353*
(2.7254)

-0.0337
(-0.1578)

법인세 -0.0553*
(-2.4915)

-0.2697
(-1.6900)

-0.0551*
(-2.5867)

-0.0506
(-0.6280)

투자 0.0474
(0.8001)

0.6455
(0.0139)

0.0486
(0.8563)

0.0863
(0.7245)

결정계수 0.9816 0.3186 0.9816 0.0545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도매업,소매업,음식업,부동산업의 고용 분산분석 결과인 <표4-25>와<표
4-26>에서 개별 산업의 처리간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기각되고 시간의 처리간 차
이가 없다는 가설은 기각에 실패하였다.이것은 도매업,소매업,음식업,부동산업
4개 산업간 고용구조는 다르나 시간이 경과하여도 고용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표표 444---222555>>>도도도매매매업업업,,,소소소매매매업업업,,,음음음식식식업업업,,,부부부동동동산산산의의의 고고고용용용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개개개별별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indi)
오차(error)

17.332
1.3645

5.7775
0.0262 220.16 0.00000

전체(total) 1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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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666>>>도도도매매매업업업,,,소소소매매매업업업,,,음음음식식식업업업,,,부부부동동동산산산의의의 고고고용용용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표표표 :::시시시간간간
변변변인인인(((sssooouuurrrccceee))) 제제제곱곱곱합합합(((SSSSSS))) 평평평균균균제제제곱곱곱합합합(((MMMSSS))) FFF 유유유의의의수수수준준준

처리(time)
오차(error)

13.000
18.407

0.0223
0.4382 0.0509 0.99999

전체(total) 18.697

제제제 555절절절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지금까지 패널분석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투자의 경우 패널분석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
으며,패널모형은 연도더미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으며,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또한 산업별로 구분하여
조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투자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법인세부담은 음의 부호로(고정효과모형의 경우 탄
력성은 -0.2699,확률효과모형의 경우 탄력성은 -0.2811)모두 투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00년 이후 보다는 2000년 이전이 기업에게 있어서 조
세부담이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00년 이후 부터는 법인
세보다는 이자비용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
신업이 도매업,소매업,음식업,부동산업에 비해 조세부담 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광업,어업,축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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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대적인 세부담 수준은 별개로 하고 현행 기업의 산업별 상대적인 세부담
의 차이만 본다면 현행 상대적인 세부담의 정도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의 경우 패널분석은 투자패널분석과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그러나 연도더미를 고려한 모형1,모형2대신에 산
업간 성격에 초점을 두는 개별효과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에 비중을 두는 시
간효과 모형으로 구분 하였다.또한 고용에 대한 ANOVA 분석을 측정하였다.

고용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전체기간의 경우 법인세부담은 음의 부호(시간효과
의 경우 탄력성은 -0.2364)로 조세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고용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나,산업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투자의 패널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2000년 이전 보다는 2000
년 이후가 기업에게 있어서 조세부담이 고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
신업의 매출액의 고용탄력성은 약 0.28로서 매출액이 1% 증가할 경우 고용은
0.28% 증가하여 비교적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법인세는 음의 부호로 법인세 부
담이 이들 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NOVA 분석결과 산업
간의 차이는 존재하며,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용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났다.
광업,어업,축산업의 경우 조세부담 탄력성은 고정효과모형의 경우-0.4349,확률효
과모형의 경우 -0.3603으로 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신업에 비해 더 크게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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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독
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추세와 인근에 있는 경쟁국들의 낮은
세율정책 등이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국제자본 유치를 위한 주변 국가와의 경쟁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었다.이에 대해 본 연구의 기업의 조세부담 분
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91
년의 약 22% 수준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지속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는 약간 증가
하여 2003년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다.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1년의 약 17% 수준에서 1995년까지는 변동이 없었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하락하였으나,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약 18% 수준 이었다.
중간값 기준으로 조세부담을 계산한 자료를 살펴보면,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은 약30%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8년에는 20%미만
이었으나 최근에는 미미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20%를 다소 상회하고
있다.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변동
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1998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최근에는 20% 전후로 증가하였다

산업별 조세부담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유효세율이 상대적으
로 낮고,도소매업,부동산 및 임대업,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비스사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종 조
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도소매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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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25～28%의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내의 업종간 차이를 살펴보면,종합건설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
자부품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전자부품,통신장비 분야에 대
한 조세지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1990년
대 초중반에는 10%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그 차이가 감소하여 약
4～6%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업종간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지
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외국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대
체로 G7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점별로 5～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우리나라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대비 평균유효세율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G7국가의 경우에,영업
이익 기준하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순이익 기준으로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순이익 기준하
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체로 일정한 비율
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효법인세율의 추세와 더불어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보면,투자의 경우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법인세 부
담은 음의 부호(고정효과모형의 경우 -0.2699,확률효과모형의 경우 -0.2811)로 나
타나 이것은 법인세 부담의 증가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경우 법인세부담은 고정효과의 경우 -0.2634,확률효과모
형의 경우 -0.2610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2000년부터 2004
년까지의 경우 법인세는 음의 부호(고정효과모형의 경우 -0.0036,확률효과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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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0041)를 가져 법인세 부담이 투자를 억제하나 유의하지 않아 2000년 이후
에 있어서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산업별 조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조
업,건설업,전기업,통신업의 경우 법인세부담 탄력성이 -0.2920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광업,어업,축산업은 -0.0816그
리고 도매업,소매업,음식업,부동산업은 법인세부담 탄력성이 -0.2761로 나타나
산업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전체기간의 경우 법인세부담은 음의 부호(시간효과

의 경우 탄력성은 -0.2364)로 조세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조세부담을 살펴보면 특히 투자의 패널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2000년 이전(
시간효과의 경우 탄력성은 -0.1635)보다는 2000년 이후(시간효과의 경우 탄력성은
-0.5973)가 기업에게 있어서 조세부담이 고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산업별 조세부담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산업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광업,어업,축산업의 경우 법인세부
담 탄력성이 -0.4349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제조업,건설업,전기업,통신업은 탄력성이 -0.3163그리고 도매업,소매업,
음식업,부동산업은 법인세부담 탄력성이 -0.0553으로 나타났다.그리고 ANOVA
분석결과 산업간의 차이는 존재하며,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용패턴이 바뀌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세부담 수준은 별개로 하고 현행 기업의 산업별 상대적인

세부담의 차이만 본다면 현행 상대적인 세부담의 정도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현재 기업의 세부담 수
준이 적정한가라는 논란과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다만 기업의 세부담 완화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일
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적어
도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효과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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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또한 기업의 세부담을 보다 세분화하여 투자세액공제,감면조항 들을 개
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형태의세부담 완화가 투자에 가장 효력이 있는지 검증하
는 작업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고용의 경우 산업별로 조세부담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에 대한 고용과 직접 관련된 세제상의 혜택이나 고용
창출보조금,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완화 등의 개별조치가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항목별로 실증분석 작업이 필요하다.이 또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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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부표 1>업종별 법인세 부담 추이

(단위 %)

업종 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

음/식료업
순이익 28.0 24.4 25.8 27.5 27.6 25.5 24.7 21.6 22.0 24.6 23.3 22.4 22.8 22.9
영업이익 12.8 11.5 12.0 13.6 12.0 11.5 9.2 10.1 15.3 17.3 17.2 19.2 19.8 19.8

담배
순이익 - - 26.0 29.8 - 30.3 28.3 23.0 - 32.7 23.1 26.8 14.1 20.1

영업이익 - - 40.4 43.7 - 44.7 41.6 36.1 - 30.0 21.3 25.8 13.2 18.1

섬유제품
순이익 26.9 24.5 23.2 23.2 23.2 21.2 22.2 19.9 17.1 20.3 20.7 20.3 20.5 20.6
영업이익 11.7 10.7 10.4 12.8 12.7 9.3 7.9 10.8 13.6 13.5 15.2 14.6 14.4 14.3

의복 및모피제품
순이익 33.9 29.3 29.3 30.3 28.8 28.9 26.3 23.1 25.5 25.9 26.7 27.7 26.8 27.1
영업이익 21.8 16.9 20.1 23.2 20.7 17.7 15.7 12.6 21.1 21.6 22.5 23.5 22.5 23.0

가방,가죽및 신발
순이익 29.1 21.8 24.5 28.1 26.2 29.3 20.0 19.0 21.5 27.4 23.5 24.8 23.1 24.0
영업이익 14.9 13.7 16.9 18.8 17.8 14.9 11.4 8.9 16.8 18.1 18.7 22.5 19.0 19.5

목재 및나무제품
순이익 23.6 25.9 19.2 19.7 28.3 19.9 23.4 17.6 17.9 17.3 18.1 19.4 21.8 21.7
영업이익 12.3 9.7 10.0 22.8 17.4 6.9 6.1 7.0 13.6 14.4 10.9 17.1 21.4 20.5

펄프,종이
순이익 29.0 23.4 23.5 24.3 26.3 20.8 23.5 17.9 19.8 19.2 20.3 21.5 21.7 22.0
영업이익 12.4 10.9 11.3 15.7 14.0 8.8 8.2 10.1 13.2 14.7 15.3 16.4 15.5 15.7

출판,인쇄
순이익 32.8 32.2 28.0 31.1 27.8 28.1 25.1 24.6 22.7 22.9 24.4 24.1 24.8 24.8
영업이익 21.9 18.1 16.1 18.8 22.4 19.6 17.1 14.9 18.4 19.8 22.7 22.6 21.9 22.0

코크스,석유
순이익 33.0 28.3 26.5 32.0 23.3 24.1 18.3 24.5 22.8 23.7 23.0 21.9 26.9 25.9
영업이익 12.5 14.0 16.0 19.4 16.1 12.4 3.8 12.0 14.5 19.1 18.2 22.7 27.7 26.5

화합물 및화학제품
순이익 28.5 26.6 27.1 26.0 27.0 25.8 22.3 21.8 20.5 21.7 22.0 22.6 23.6 24.1
영업이익 14.4 12.0 12.6 13.2 13.8 12.9 9.9 10.8 15.6 17.7 18.7 19.9 19.7 19.9

고무 및플라스틱
순이익 24.7 22.8 23.4 19.3 21.5 21.2 17.9 17.8 20.2 19.3 21.0 19.8 21.2 21.0
영업이익 14.5 15.0 11.2 15.8 12.7 14.2 9.5 8.5 15.1 13.9 16.7 17.1 16.7 16.3

비금속광물 제품
순이익 30.6 27.6 28.2 27.9 26.6 25.7 26.3 21.9 18.1 19.6 20.4 21.5 22.3 22.7

영업이익 20.0 17.5 18.0 17.2 14.6 14.3 12.3 10.9 12.7 14.0 16.4 17.0 18.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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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

1차금속
제품

순이익 25.2 23.1 25.4 24.5 22.8 23.8 23.8 20.2 19.1 19.0 19.5 19.6 20.3 20.2

영업이익 11.1 9.0 11.2 14.2 13.1 10.1 9.2 9.3 14.3 12.6 13.0 15.0 14.0 13.9

조립금속제품
순이익 25.3 23.7 25.4 25.0 27.6 24.2 22.6 19.3 18.4 20.8 20.8 20.8 22.0 21.0

영업이익 14.3 13.3 16.1 15.3 15.4 14.2 13.3 10.1 13.8 15.9 17.5 17.2 18.5 17.5

기타기계및 장비
순이익 26.0 23.2 23.0 24.5 23.4 23.0 20.1 19.5 20.1 19.2 19.8 20.0 19.4 19.6

영업이익 14.1 11.5 13.1 14.4 13.2 12.2 10.6 9.8 15.8 16.4 17.3 17.1 15.9 16.1

컴퓨터 및사무기기
순이익 30.9 20.9 22.8 19.5 21.3 19.8 22.1 17.6 16.9 16.7 17.9 19.6 18.0 19.5

영업이익 9.9 12.4 11.8 11.0 10.8 10.7 8.2 11.4 16.1 15.0 15.1 17.7 14.8 15.0

기타 전기및 기계
순이익 22.1 23.3 23.3 22.3 22.0 20.2 20.0 18.8 17.7 20.3 20.5 19.9 21.2 21.5

영업이익 13.9 13.2 13.3 14.6 13.3 12.4 10.1 10.9 14.2 17.6 17.9 17.1 17.6 17.7

전자부품,영상,통신
순이익 23.0 22.6 22.8 20.3 19.9 20.5 18.3 17.6 16.1 16.8 17.6 17.8 17.7 18.0

영업이익 13.0 11.5 11.7 13.0 13.0 11.8 10.6 10.4 14.7 15.4 16.3 15.5 14.9 15.6

의료,정밀광학기기
순이익 27.1 22.1 20.5 22.8 24.9 21.1 19.3 19.0 17.6 19.5 19.3 18.9 24.1 23.9

영업이익 17.6 13.3 15.0 12.4 14.7 11.2 8.9 10.0 15.2 17.8 18.4 15.4 16.2 17.5

자동차 및트레일러
순이익 21.8 22.8 20.2 21.4 20.6 20.4 20.8 18.6 18.6 19.1 18.7 18.5 18.4 18.6

영업이익 11.6 9.8 9.8 12.5 12.3 10.8 10.3 7.4 13.1 14.0 15.3 16.4 15.7 15.8

기타 운송장비
순이익 27.7 23.8 25.0 28.4 20.6 20.5 20.7 22.5 21.5 19.5 19.0 19.7 18.8 19.0

영업이익 12.5 13.4 12.8 19.6 14.3 13.0 10.6 10.9 14.2 15.8 15.0 15.8 14.8 15.0

가구및기타제품
순이익 28.2 21.8 24.0 24.5 26.4 21.7 21.1 19.6 19.3 22.6 21.9 23.4 24.0 24.4

영업이익 15.3 12.5 16.1 11.4 15.3 10.6 12.6 11.5 15.6 18.5 21.5 19.9 21.0 21.5



- 114 -

<부표 2>산업별 법인세 부담 추이
(단위 %)

업종 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

농업,임업 순이익 25.0 13.9 25.5 32.8 39.6 35.5 37.8 22.4 26.8 23.9 17.3 20.2 19.4 20.0
영업이익 16.7 10.0 13.5 15.5 17.8 11.3 9.9 7.8 23.3 19.8 20.2 16.2 18.6 18.7

어업 순이익 32.6 25.5 34.3 29.8 27.5 30.4 32.2 18.7 25.0 28.4 25.6 21.5 22.5 22.7
영업이익 11.4 9.2 15.4 19.3 16.5 20.3 24.1 12.0 19.4 18.9 14.7 11.0 16.0 16.2

광업 순이익 19.2 24.5 16.6 30.2 19.8 21.3 26.6 22.8 23.8 23.6 26.0 28.1 22.7 23.0
영업이익 10.8 18.1 17.8 23.2 5.0 11.6 9.3 11.2 17.4 16.7 17.2 21.0 19.6 20.0

제조업 순이익 26.9 24.5 24.3 24.7 23.7 23.3 21.6 19.8 19.1 20.0 20.7 20.7 21.0 21.2
영업이익 14.1 12.4 12.8 14.5 13.5 12.2 10.5 10.2 14.8 16.0 17.1 17.2 16.8 17.0

전기,가스 순이익 36.4 34.6 39.6 38.9 33.9 32.2 29.9 30.8 29.5 30.2 28.9 29.1 28.0 29.0
영업이익 26.5 19.0 20.9 28.3 25.9 22.5 20.1 28.9 22.0 23.9 21.2 24.3 24.5 25.0

건설업 순이익 31.4 30.2 32.8 30.9 30.1 27.5 27.5 25.2 23.8 25.2 23.6 23.1 23.9 24.0
영업이익 19.8 20.1 21.0 18.0 18.5 16.0 16.1 14.2 19.0 18.8 19.1 19.5 19.7 19.7

도소매업 순이익 34.0 33.3 32.1 31.9 29.8 27.6 26.2 24.8 27.5 28.0 28.3 28.6 28.5 28.6
영업이익 23.3 18.7 21.6 21.8 20.9 16.9 15.1 15.3 25.0 25.3 25.1 26.0 24.7 24.8

숙박,음식 순이익 34.1 34.4 33.2 31.6 26.9 29.0 29.3 28.9 28.2 30.4 29.8 27.5 27.6 27.6
영업이익 23.6 26.4 24.5 24.9 22.3 21.1 26.4 22.9 23.1 23.9 25.6 24.5 22.1 22.2

운수업 순이익 35.9 33.1 34.2 32.3 29.2 28.2 26.8 24.4 27.5 26.0 26.6 26.4 25.4 25.6
영업이익 22.1 23.3 16.6 22.4 21.1 19.4 13.8 14.4 22.4 22.2 24.1 22.6 21.5 21.6

통신업 순이익 17.1 35.8 32.5 31.5 33.7 32.6 27.2 29.2 23.7 20.0 27.3 17.9 23.9 24.0
영업이익 25.2 24.8 34.7 36.8 33.5 28.9 22.7 15.9 17.5 15.3 25.5 17.7 21.7 21.8

금융,보험 순이익 36.4 42.2 39.4 44.4 31.4 31.4 24.5 39.0 37.5 23.4 30.9 29.6 31.1 30.9
영업이익 43.6 46.7 32.2 36.8 40.8 29.0 24.6 20.0 30.7 24.2 29.3 33.2 28.0 27.8

부동산,
임대업

순이익 35.6 33.9 33.1 32.8 30.8 27.6 29.3 26.4 26.3 27.4 26.1 25.7 27.4 27.5
영업이익 20.4 26.3 24.0 26.7 26.1 19.9 22.0 17.6 21.8 25.5 22.3 23.5 21.9 22.0

서비스
사업

순이익 31.7 33.2 32.3 29.7 23.0 23.6 18.0 18.6 18.2 18.3 18.7 20.1 23.1 23.0
영업이익 19.8 19.4 19.8 18.4 17.5 15.6 12.1 13.2 17.7 18.9 18.7 19.0 20.4 20.2

교육사업 순이익 32.6 39.3 27.6 34.4 34.1 31.0 30.6 27.3 30.5 30.1 30.5 29.9 29.4 29.6
영업이익 31.4 29.6 21.3 32.3 28.5 33.5 25.8 18.9 28.6 29.1 29.5 29.9 29.3 29.4

오락,문화 순이익 33.6 35.9 35.9 33.6 33.6 33.0 30.4 25.2 25.0 27.1 25.5 26.0 25.4 25.6
영업이익 31.7 24.2 30.9 36.7 26.6 33.9 28.9 17.5 25.5 25.0 24.9 24.0 23.7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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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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